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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StudyontheImprovementofthelegislativeSystem forthe

prostitutionprevention

Kim,Sang-Hyun

DepartmentofLaw,

GraduateSchoolofPublicAdministration,

ChejuNationalUniversity

Supervisedbyprof.Cho,Eun-hee

Withtheexceptionofsomeinfringementofhumanrights,theprostitution

actbuyingandselling thesex couldnotstillreceivepublicattentionsso

much.In additionthatsomewomenathleteswhoseewomenengagedin

prostitution as socialvictims don'tlook like the activities,glorify the

women's exploited lives by the pimps and barkers with the organized

violence.Andthedramatizationsforthemoviesornovelscannotattractthe

socialattentions,sothatitisthedistorted resultthatin spiteofbeing

prohibitedcompletelybylaw, theactofthesextradehasbeenregardedas

auniversalsocialphenomenon.

Whileduetothedeathofwomenengagedinprostitutioninthe2000

swiparigolmok fire event,the prostitution makes the recognition ofthe

violence againstwomen spread and the「prostitution speciallaw」 was

enacted in 2004 and the intensive regulation has been enforced,orthe

prostitutionisbecomingmoreprosperousandisshowing'ballooneffect'by

thevarietaltradesandthespreadofinternet.



Butseeing atheoreticalbasisofprostitution preventioninthispaper,

sincethe「prostitutionspeciallaw」hasbeenenacted,Iproposedamultilateral

and specific alternative for prostitution prevention in korean society by

comparingandanalyzingthechangesofprostitutioninJejuaccordingtothe

statisticaldataand documentary survey with therelevantlaw offoreign

prostitution.

Atfirst,asthetheoreticalbasisoftheprostitutionprevention, itisthe

'socialevil'thatshouldbeeradicated even though weexaminefrom the

moral,normative,economic,publicsanitary,andsocialwelfareperspectives.

afterthe「prostitutionspeciallaw」 isenacted,thetraditionallypossiblesex

trafficintheentertainmentbar(aplacewhichmanandwomanhasthesex

in),bar(aplacewhichmanandwomanhasthesexin),teabar(aplace

whichmanandwomanhasthesexin)hasbeenreducedintheareaofJeju,

butmessageparlor,imageclub,hyugetel,telephonechatting(awaywhich

manandwomenhavethesexbytelephone)andsoonnew kindofabnormal

placesappearandareexpanded.Itisalsothesimilarsituationinthewhole

country.Thatistosay,itisafactthatthe「prostitutionspeciallaw」could

notcontroltheprostitutioncompletely.

Incaseofforeigncountry,Taiwanissupportingeconomicallytheself

supportprogramsimprovingavocationaltrainingforwomeninprostitution

andsoonundertheleadershipofpolice,theconstantcontrolinorderto

preventtheprostitution.Additionally,theUnitedStatesrunsJohnSchoolfor

the prostitution buyers' recidivism prevention,manages the prostitution

preventionprogram whichasocialcommunityparticipatesinonFOPP(First

OffenderofProsti),andismakinganeffortto preventtheprostitutionon

thebasisofregionalsociety.

Inordertopreventsthespreadofprostitution,korearegardswomenin

prostitutionastheprotectedobjectbytheforeigncases. Itisnecessaryto

revise a stipulation,controland protection policy forthelegalization of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insurance of investigating authority's

enforcement,compulsionofconfiscationandsurcharge,andstrongdemandfor

compulsiveinterceptionofthesextrafficsiteontheinternet,theplanof

administrativedispositionbasistotheprostitutionplacesandlandlordsandso

on,therelatedstatutesandthe「prostitutionspeciallaw」.

And,weshouldconsiderinstitutionallytheoperationofaneducational

program andsoon in ordertostrengthen theeducation on prostitution

prevention in the schools and work places,substantialize John School's

management,revitalize the new high reward system and prevent the

recidiv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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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章 序 論

第1節 硏究의 目的

  한국사회에서 성을 사고파는 성매매행위는 6․25전쟁과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으로 인해 한국군인과 주한미군 주둔지 주변에서 이루어진 ‘군대매춘’에서부터

시작하여 70․80년대 산업화를 거치면서 성매매 산업으로 급속도록 팽창되었

으나 성매매여성에 대한 일부 인권유린 상황을 제외하곤 그다지 사회적

주목을 받지 못했다.더욱이 성매매여성을 사회적 피해자로 보는 몇몇 여성

운동가들의 보이지 않는 활동을 제외하곤 포주․ 삐끼들에게 착취당하는 여성

들의 삶을 조직폭력과 함께 미화시켜 영화나 소설로 각색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관심을 끌지 못하고 왜곡시킨 결과 성매매 행위가 법적으로 전면 금지되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보편적인 사회현상으로 여겨 왔다.

그러다가 2000년 ‘쉬파리골목 화재사건’이1)발생해 그 안에 있는 성매매

여성이 쇠창살에 갇힌 채 그대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라고 인식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이들이 착취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법적 장치와 국가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2)이에 1962년에 제정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성을 파는 여성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성매매 현상을 근절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장치의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법개정을 위한 실제적인 작업들이 추진

되기에 이르렀다.

2001년부터 활발하게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사법적․

복지적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모색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결실을 3년만인

2004년 3월에 성구매자․성판매자․성알선자를 처벌하는데 중점을 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성매매 방지 및

1)쉬파리골목 화재사건은 2000.9.19오전 전라북도 군산시 대명동 윤락가인 속칭 ‘쉬파리골목’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감금상태로 있던 5명이 윤락녀가 불에 타 죽은 사건이다.

2)여성부,『성매매방지대책 연구』,한국여성개발원,2001,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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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 된 법이 제정되었다.3)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비해「성매매특별법」은 ‘윤락’이라는 단어 대신

‘성매매’라는 단어를 통해 성매매 행위를 윤리적 관점이 아닌 성이 돈으로 거래

되는 자체에 주목해 범죄로 처벌하고 있다.그리고 윤락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피해자로 보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이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사회의 한 일원

으로써 제기할 수 있는 자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데 중

점을 두었다.그 결과 전통적인 형태의 성매매 집결지는 눈에 띄게 축소되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업 형태의 변종업소를 중심으로 음

성적인 성매매는 창궐하는 등 ‘풍선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도 있다.4)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지 4년이 지난 2008년에도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관련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과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성매

매특별법」이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성매매 종사자들이 각기 다른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성매매는 다양한 양상으로 팽창을 더해가고

있다.그러나 이를 축소하고자하는 연구나 정책적 대응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어떠한 뚜렷한 대안도 제시되지 않는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특히

세계화 과정과 더불어 증가하는 국제적 이동과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확산은

새로운 국면으로 성매매 산업을 확대시키고 있다.

제주지역은 성매매와 관련하여 다른 지역과 달리 찬성과 반대측간 대립하는

표출된 사회적 갈등은 없지만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제주지역 산업 특성상

성산업은 무시할 수 없는 소득의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그 결과 내면적으로는

찬성과 반대측간 나름대로의 논리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다양한 형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누구도 부정

못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먼저 성매매 방지의 이론적 근거를 문헌조사 방법을 통해

살펴보고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지난 4년간 전국 및 제주지역의 변화추이를

통계자료 등 문헌조사를 통하여 성매매 업소가 얼마나 증감하였는지 살펴보고

3)이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매매특별법」으로 칭한다.

4)이은애․김재광,“유럽 10개국 성매매 관련법제 비교연구”,한국법제연구원,200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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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자와 일반도민을 상대한 여론조사를 통하여 성매매에 대한 도민 의식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분석해 보고,외국의 성매매 관련 법제를 비교․분석하여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1.硏究의 範圍

본 논문은 크게 성매매 방지의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고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시행이후 지난 4년간 성매매와 관련된 업종별 실태변화와 일반인의

의식 변화추이를 통해 현행 「성매매특별법」상의 법제도적 문제점을 도출하고,

성매매 방지를 위한 외국의 사례를 비교 검토함으로서 성매매 방지를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성매매와 관련한 다양한 시각과 성매매의 유형,그리고

왜 성매매가 근절되어야 하는지 성매매 방지의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았다.제3장

에서는 과거 우리나라의 성매매와 관련한 법과 정책,그리고 「성매매

특별법」 시행이후 전국 및 제주 지역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법제도적

문제점을 도출하였다.제4장에서는 문헌 비교분석을 통하여 외국의 성매매

방지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였다.제5장에서는 이러한 이론적․경험적 연구에

근거하여 현행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마지막으로 제6장은 결론부분으로서 현대사회에서의 성매매에 관한

인식변화와 실태변화에 근거하여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적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2.硏究의 方法

1)참고문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성매매와 이를 방지하고자 대안을 제시한 논문 및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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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관련단체의 자료,국내외 관련법과 제도,관련판례 등을 연구의 기본

적인 방법인 참고문헌 분석을 통해 성매매 방지를 위한 대안들을 찾고자 한다.

성매매 방지와 관련한 외국문헌이 훌륭하게 번역되어 학계에서 활용됨에 따라

국내문헌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설문조사 분석 방법

「성매매특별법」 시행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반도민과 성구매자로 사법기관에 의해 처벌받거나 받을자를 상대로 한 설문

조사가 필요하다.설문조사 방법을 통하여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

정도와 성매매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설문조사는 일반도민

150명과 성구매자로 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100명 총 250명을 대상으로 13문항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였다.설문조사 주요내용은 현행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종합적 인식과 평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3)비교분석 방법

성매매 방지와 관련된 외국의 법제도를 비교․분석하는 것은 성매매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국사회에 올바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비교분석방법을 통해 외국의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제도와 특징 그리고 관련법

등을 비교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여 반영하고자 한다.

4)통계자료 분석 방법

성매매를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따라서 통계자료 분

석을 통한 추정은 현실에서 「성매매특별법」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용․

반영되고 있는가를 추측해낼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시청․제주지방경찰청 등

성매매와 관련한 관계기관의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성매매특별법」시행이후

변화추이를 추정해봄으로써 연구의 객관성을 높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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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章 性賣買에 대한 시각과 類型 그리고 防止의 根據

第1節 性賣買의 槪念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과거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서 ‘윤락 또는 윤락행위’는 성매매를

문란한 성적 관계로 바라보는 시각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성매매 여성을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과 연관시키는 개념이다.즉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망

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이러한 태도는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비합리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성매매남성에게는 성매매가

사회적 필요악인데 반해 상대인 성매매여성에게는 법적 처벌과 도덕적

비난이 부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5)

매매춘은 여성을 봄(春)으로 비유하여 성을 사고 파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처럼 여기게 함으로써 성매매가 사회적구조적 문제임을 은폐시키는 용어로

사용되다.성매매(Prostitution)는 성을 사고 파는 개념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여성주의 시각에서 바라보아 성매매 현상을 범죄라고 인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성적 노동(SexWork)은 매춘여성의 권리 옹호자들이 성매매라는

개념보다는 성노동(sexwork),성노동자(sexworker)라는 표현을 선호함에 따라

생겨난 용어이다.이것은 매춘여성이라는 개념보다 덜 낙인화하며 성과 화폐를

교환하는 노동의 한 행위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성매매 개념을 더욱 구체적이고 살펴보면 성적 행위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지불받는 거래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기존에 사용해 온 윤락․매춘․

매매춘․매음 등의 개념을 포함하여 넓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6)

5)장필화,『성매매와 여성』,한국여성학회,2003,132면.

6)정현미 등 4인 공저,“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 사례 연구”,여성부,200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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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하게는 성을 파는 행위와 성을 사는 행위로 구별된다.광고나 포르노를

통하여 성적인 이미지만을 거래한 경우에는 성의 상품화로 볼 수는 있으나

성행위가 개입된 것이 아니므로 성매매라 할 수 없다.성을 파는 것이 직업이나

영업이 아닌자와의 오직 1회에 그치는 성행위라도 대가성이 있으면 성매매에

해당한다.반면 애정이나 혼인관계에 기초하여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설령

경제적 동기가 작용했더라도 성매매라 할 수 없다.즉 혼인의 성립에 금전적

거래가 따르는 매매혼이나 금전거래의 요소가 없는 화간은 성매매가 아니다.

물론 성매매의 개념과 범위는 구체적인 법제와 관련하여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만으로 한정할 수도 있고 성행위를 성교행위로 엄격히 제한할 수도

유사성교행위까지 확대할 수도 있다.7)

성매매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매춘여성을 일방적으로 남성들의 ‘정상적인’

성욕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리낌없이 착취하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등 ‘윤락’

이란 의미로 좁게 해석하고 있다.8)여성운동가들은 성매매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성매매를 남성에 대한 여성의 종속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시각과 차이를

보인다.즉 여성운동가들은 매춘여성을 가부장적 사회에 남성 탐욕을 만족시

키기 위한 사회적 억압의 희생자들로 인식하고 있다.

第2節 性賣買의 類型 및 特徵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 유형을 구분해보면 성매매만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전통형 성매매와 산업형 성매매 그리고 기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9)

7)조국,『성매매,새로운 법적 대책의 모색』,사람생각,2004,48면.

8)변화순 등 4인 공저,『법무부 정책자료집』,도서출판 한학문화,2001.9면.

9)변화순 등 4인 공저,전게서,14면 ;대한민국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일상 속의 성매매 드러

내기,산업형 성매매 축소를 위한 정책토론회』,2007,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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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통형 성매매

전통형 성매매는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성매매만을 하는 형태로 1960～70년대에

가장 성행했었고 지금도 특정지역에 집촌화 되어 있는 소위 ‘윤락가’불리우는

용산․청량리 588․천호동․영등포․용주골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

형태를 의미한다.그러나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집중적인 단속으로

상당수 축소되거나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러한 전통형 성매매는

국내인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와 주한미군 주둔지역에서 미군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로 나누어진다.제주지역도 선원 등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해오던 산지천

주변이 있었으나 친환경 개발과 경찰의 집중 단속으로 인해 2001년 이후 자취를

감추었다.

2.산업형 성매매

산업형 성매매는 1970년대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를 정점으로 성행했던 성매매 형태로 여전히 성업중에 있다.그러나 지난 5

월부터 이른바 ‘성전(性戰)’이라 불리우는 경찰의 집중단속으로 점차 위축되거나

단속의 지속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며 다른 형태의 성매매를 준비하고

있다.

산업형 성매매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하나는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업소

내에서 혹은 밖으로 나가서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밖에 나가는 경우는 소위 2

차라고 불리운다.이들 업소에서는 업소 종업원이 성을 팔고,필요에 따라 외부

에서 조달하는 경우도 있다.다방․단란주점․유흥주점 등의 식품접객업소,

호텔이나 여관,이발소․증기탕․안마시술소 등의 위생접객업소 등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데 모든 업소에서 이런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업소에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특정지역이나 업소에서 서비스를 매개로 하는 것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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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을 통해서 성매매를 하는 것이다.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본래의 업무를

위한 광고를 내는 것처럼 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여성들을 회원이나 대기자

등으로 등록 한 후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과 연결해 준다.결혼상담소나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매매도 이와 유사한 형태인데 이러한 성매매는 보다 음성적

이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기타 성매매

전통형․산업형 성매매가 아닌 기타로 분류되는 성매매 유형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상의 차이로 구분될 수 있다.외국인 여성의 경우 불법체류 중인

러시아나 조선족 여성들에 의한 성매매가 많은데 클럽이나 단란주점 등에 취

업한 경우 매니저나 업소의 알선으로 성매매를 하는 경우이다.전화방․폰팅

등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일정한 장소를 매개로 하여 그 장소에서 성매매

행위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에 대해 흥정을 하고 직접적인 성매매

행위는 다른 장소에서 만나서 이루어진다.

우선 매개체나 매개장소를 통해서 성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여기엔

연예계 성매매,외국인 성매매,전화방 등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가 속한다.

연계계 성매매는 예전부터도 탤런트나 영화배우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공공연한 비밀로 보도매체를 통해 특정 몇몇 사람들이 중개인으로 거명되기도

한다.

그리고 직접 고객을 찾아가서 성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객이 있는 장소를

찾아가서 매춘 여성이 직접 고객과 흥정을 하여 성매매를 하는데 주로 호객행

위를 하는 방법이나 장소에 따라 구분된다.요즘은 인터넷 발달로 인해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가 이루어지는게 보편화되었고 성매매를 하는데 편리한 도구로

이용되는 게 현실이다.

위에서 살펴본 결과,성매매를 딱히 전통형․산업형․기타 등으로 구분 짓기는

어렵다.이는 성매매 방법 또한 정치․경제의 사회변화 속에서 다양화․다각화

되어 왔기 때문이다.성매매 유형을 정리하면〈표1〉와 같다.



- 9 -

〈표1〉성매매의 유형

구 분 정 의 유 형 비 고

전통형

성매매

특정지역을 거점으로

성매매만을 목적으로

하는업소에서이루어짐

대규모

매춘집결지

서울 용산․청량리588․영등포․경기도

용주골 등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미군 기지촌 경기도 용주골

산업형

성매매

본래의 업

소의목적과

달리성매매

행위가이루

어지거나성

매매행위를

알선함

서비스를

매개로업소

내에서혹은

밖으로나가

성매매를함

식품접객업소
단란주점․유흥주점(룸싸롱․가요주점)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매매

위생접객업소
호텔이나 여관 등의 숙박업소나 사우나,

이발소,휴게텔 등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안마시술소
안마소에서 안마사 혹은 보조원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매매

알선을 통

해서 성매

매를 함

이벤트사

성매매

주부,직업여성,미혼여성,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직업․결혼상담소,이벤트사

등에서 알선하는 성매매

기타

성매매

일정한 매개장소나

매개체가 있음

외국인 성매매
국내에서 취업중인 외국인들이 업소

의 알선으로 하는 성매매

전화방,폰팅
전화방을 통해 연결되며 서로 조건이

맞으면 하는 성매매

연예계 성매매
특정인의 소개로 연예인 등이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

성매매 상대방이 직접

연결함

박카스아줌마등
운전수나 항구에서 선원 상대로 직접

호객행위를 하는 성매매

거리 성매매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인터넷 성매매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성매매

자료 :(사)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일상 속의 성매매 드러내기,산업형 성매매

실태조사와 행정규제를 통한 성매매산업 축소방안 모색』,2006,15면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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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節 性賣買에 대한 다양한 視覺과 防止의 根據

성매매 현상은 매우 다양하여 각 국가가 법적 대책을 세우는 일이 한 가지

방향으로 모아지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성매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금지

주의,일정지역에서는 금지하지 않는 규제주의,성매매를 부분적으로 인정함으

로써 범죄화를 막자는 의도의 폐지주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여기서는 성매매에

대한 각기의 입장과 방지의 근거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금지주의 입장

금지주의 입장은 성매매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성을 사고,파는 사람,그리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모두 또는 일부

금지하는 정책이다.이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미국의 일부 주․필리핀․

태국․스리랑카․중국․베트남이 있는데 성매매를 처벌하기 위해 입법조치를

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 미국 등 몇 개국을 제외하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금지주의를 취하는 스웨덴의 법(TheProhibitiononthePurchase

ofSexualServices)에서는 성을 파는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 성을 사는 사람과

중간착취자만을 처벌하고 있다.이 법은 단 성을 적극적으로 파는 행위가 발견

될 시에는 처벌을 하며 산업형 매매춘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성적 서비스를

포함한다.10)

우리나라는 과거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례로 2004년도에 제정된 「성매매

특별법」에서도 성매매 금칙주의 원칙하에 수요자나 공급자 그리고 이를 착취

하는 자에게 성매매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있으나 인터넷과 휴대폰 등

통신기기의 발달로 인해 다양화되고 광역화되는 성매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0) 변화순 등 4인 공저,전게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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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규제주의 입장

규제주의 입장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성매매를 정부가 관리하고 규제하는 것

으로,특정 지역 내에서의 성매매 행위는 처벌하지 않거나,공인 성매매 장소의

지정,성병관리 등 정부의 감독과 규제 하에 부분적으로 성매매를 인정하는 것이다.

규제주의 정책을 채택하는 모든 나라에서도 노상 성매매에 대해 불법으로 간주

한다.이에 대해 이전에 포주나 남자 사업주가 행사하던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통제를 국가에게 넘겨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11)

규제주의를 택하고 있는 국가는 네덜란드,스위스,호주,독일,오스트리아,

미국의 네바다주 등을 들 수 있으며,이들 국가들은 성매매행위를 당국이 지정한

한정된 장소에서만 하도록 용인하고,의사의 감독을 받도록 하거나 공공연하게

눈에 띄지 않는 집안에서만 허가하고 있다.스위스의 경우 성매매를 도시중심부나

거주지역이 아닌 특정지역에서만 허용하고 있으며,독일의 경우도 성매매를 위해

거주하도록 허가된 지역이 존재한다.

3.폐지주의 입장

폐지주의 입장이란 국가에서 일정지역에서의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하고

자유로운 영업을 보장하며,세금도 징수하고 간섭을 하지 않는 정책을 뜻한다.

이는 여성에 대한 강제 성매매와 자발적인 성매매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강제 성매매는 여성인권에 대한 침해로 보호받아야 하나 자유의사에 의한 성매

매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프랑스,영국,노르웨이,덴마크,브라질,

스페인,핀란드,이탈리아 등을 들수 있다.이들 국가들도 성매매 행위 자체를

자유로운 거래로 용인하지만,성매매를 합법적 직업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에 따라서 학교,병원 등의 특정지역과 시간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하기도 하고

11)변화순 등 4인 공저,상게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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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징수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으며 대체로 호객행위,광고 등은

불법으로 규제하고 있다.12)

위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성매매에 대한 입장과 통제의 정도는 각국의

역사적 배경과 입법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일반적으로 알선 및 착취

행위,인신매매 등 강제와 기망에 의한 행위는 금지되는 행위유형으로 다뤄지고

있다.이는 유엔의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 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에도 상응한다고 하겠다.특히,성매매에 대한 그러나 성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중간착취 고리에 있는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국가가 인정하고 있다.각국의 성매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면 〈표2〉과

같다.

〈표2〉각국의 성매매에 대한 입장

분류 주요특징 세부사항 해당국가

금지

주의

모든 종류의 성매매 행위를

금지하며,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성구매 행위만 금지 스웨덴

성판매 행위만 금지 일본,대만,필리핀

구매 및 판매행위 금지

규제

주의

일정한 형태의 성매매를 법적

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세금 징수,의료감시체계를

가지며,활동지역을 규제함

합법적으로 직업으로 인정,

영업허가제
네덜란드

등록증,허가증,건강검진,

세금징수, 특정지역에만

허용

독일,스위스,헝가리,

호주빅토리아주,멕시코,

케나다,오스트리아,

미국 네바다주 등

폐지

주의

성매매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음(규제하지도 합

법적으로 인정하지도 않음)

주로 호객행위,광고 등

을 불법으로 간주

프랑스,영국,노르웨이,

덴마크,브라질,스페인,

이탈리아,호주 퀸스

랜드주 등

자료 :정현미 등 4인 공저,“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 사례 연구”,여성부,

2001,25면에서 인용

12)변화순 등 4인 공저,전게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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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성매매 방지의 근거

앞서 성매매를 금지주의,규제주의,폐지주의로 구분한 다양한 시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우리나라의 「성매매특별법」은 금지주의 입장에 있다.이에 대한

근거를 보다 상세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1)도덕적․규범적 관점

금전을 위해 성적행위를 거래하는 것을 타락한 일로 보고 죄악시하는 도덕적

관점은 대부분의 문화 속에 전통적으로 깊숙이 깔려있으며,결혼관계 외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옳지 못한 성으로 규정하는 등 대부분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 왔다.지금까지 금전적 대가를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여성은 가장 강한 도덕적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그러나 점차 개인의 도덕

성에 대한 비난으로부터 성매매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와 사회 전반의 도덕성

상실에 대한 관심으로 시각이 전환,확대되어 가고 있다.

한편,성매매가 일부일처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서 가족해체의 원인이라고

주장되기도 한다.성매매 밀집 지역이 지역사회의 보건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관점에서 성매매를 공동체 침해요인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이는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교육환경 조성 등에 대한 관점으로 이어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정화운동의 확산을 가져왔다.

모든 것이 상품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성적행위를 상품화하는 것에 대

해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는 사실상 쉽지 않다.이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신체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된다.신체는 인간

권리의 기본 토대이고 양도할 수 없는 존엄성을 갖고 있다고 볼 때 신체에 자

행되는 폭력은 자아를 빼앗고 인간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금전적 대가를 목

적으로 성적행위를 하는 성판매자들은 자신을 신체로부터 분리시키고,파편화

된 신체의 일부에 대한 사용권을 성구매자에게 위임하기 때문이다.매혈이나 장

기를 매매하는 것도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자아’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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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일정시간 타인의 신체에 대한 사용권이 매매

되는 성매매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13)

2)경제적․합리주의적 관점

근래에 와서 성매매에 대한 윤리적 측면보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그 수익성,

방지의 필요성,대책의 효과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UN

집계에 따르면 1997년에 국제적 인신매매 알선업자,밀수업자,부패한 공무원

들은 70억불의 이익을 얻었다고 한다.14)이 통계가 정확하다면 인신매매는 불법

무기 국제거래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는 사업이 되는 셈이다.우리사회에서도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성을 관광상품화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잠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경제적 관점을 검토하는 것은 중요하다.

성매매 문제는 소비자와 시장만이 강조되는 현재의 경제 논의를 벗어나서

‘사회자본’의 측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Satz는 성매매의 사회적 비용이 인간의

다른 능력을 파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보다 더 크다고 말한다.15)성구매자 남성

은 가족 경제의 측면에서 볼 때 가족에게 돌려야 할 경제적 자원을 성산업에 유

출하는 것이고,질병,범죄와 관련된 비용,도덕적 비용,성판매 여성에 대한 복

지비용,국민의 복지비용 등이 소비되므로,행위자만의 재산권이나 권리체계의

문제로 국한되어서 다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성매매에 결부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사회비용이 고려

되어야 한다.성매매와 결부된 문제들인 에이즈,성병 등의 전염병,마약 및 약물

중독,범죄,물리적 폭력 등에 대한 사회비용이 환산되어야 할 것이다.경제적

목적으로 성산업을 육성,유지하려는 태국의 관광산업에 대해 Mechai는 ‘호텔’들이

‘병원’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성산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악영향에 대해 경고

했다.16)

13)원미혜 등 4인 공저,『성매매의 정치학』,한울아케데미,2006,23면.

14)김혜숙,『경제적 합리주의와 매춘』,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1999,140면.

15)정현미 등 4인 공저,전게서,5면.

16)정현미 등 4인 공저,상게서,6면 ;한국사회에서 구조화된 성매매의 경제효과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2002년 추정 국내총생산(GDP)578.8조원의 4.1%로 전기가스수도사업

비중 2.9%를 초과하고 있으며 농림어업비중과 맞먹는 수준이다.조국,전게서,1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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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측면에서 가시적인 수익성과 성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비교한 구체적인 연구들은 아직 미비하지만 다음의 몇가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먼저 성매매는 산업구조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데,이는 인력수급의

문제와 긴밀한 상관관계에 있다.특히,젊은 여성층의 제조업 인력 탈출 현상이 두

드러진다고 지적하면서 인력 수급의 차원에서 성산업의 억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여성의 노동력은 서비스업종 중에서도 특히 향락산업에 편중되어

있다.17)성산업으로 유입되는 연령층이 10대에서 20대라는 점을 감안할 때,어린 여

성들은 기술이나 다른 업종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도 성산업 또는 비슷

한 업종에 머무르게 된다는 데 더욱 큰 문제가 있다.18)경제적 관점에 입각한 또 다

른 접근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는 것보다 이를 방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훨씬 저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적,합리적 관점은 성매매 문제에 대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수익을 보여

줌으로써 좀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물론 계량화하는 데 초점을 맞춤으로

써 ‘고통’과 같은 질적 영역을 통계화 하기 어렵고,문제의 도덕적 측면을 간과하

고 손익만을 문제시 한다는 점,그리고 인간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는 한계와 비판을 갖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의는 정책의 필요성

뿐 아니라 그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접근 방법이라

할 수 있다.

3)공공위생적 관점

성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문제 중에 하나는 공중보건을 위협한다는

점이다.성매매와 연관된 에이즈와 전염병의 문제는 국민전체의 건강을 해치는

공공보건의 관점에서 국가의 정책적 과제가 되고 있다.

전통적 성병 방지 대책은 성판매 여성에 국한하여 여성들을 통제,관리하는

것이었다.이것은 여성에 대한 또다른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며,성구매

남성을 검진하는 것이 성병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반박을 받았다.실제로 1차

대전 당시 미군은 군인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곽을 폐쇄하고 병사들을 검진하

17)김은경,『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2,42면.

18)원미혜,『우리는 왜 성매매에 반대해야 하는가?』,동녘,1999,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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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성판매 여성을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성병확산과 예방에 더 효율적이었

다는 보고도 있다.19).

성병과 에이즈 감염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건강관리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인지는 논쟁거리이다.성산업을

국가정책으로 발전시킨 태국은 게이,약물 중독자,성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에이즈 퇴치 캠페인을 실행하고 있다.HIV양성 보균자들을 쫓아 유곽을 폐쇄시

키고,콘돔을 사용하는 성산업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등 정부의 공공정책과 캠페

인으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콘돔사용율은 증가했으며,1990년부터 HIV 보균율

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러나 관광산업이 여전히 태국경제에 중요한 수입

원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에이즈 퇴치 캠페인은 성산업 종사자들과 고객들에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20)

에이즈 예방에 있어 중요한 대안으로 간주되던 '콘돔'의 예방효과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일부에서는 성매매를 유지하면서 에이즈를 안전하게 '예방'하는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성매매가 국민의 건강과 안정에 위기

감을 느낄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로 논의되는 현시점에서 성매매로 인해 발생하

는 공공보건의 문제는 정부가 성매매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질 것인지,성매매

와 관련한 정책을 모색하는데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여진다.

4)사회복지적 관점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사회적 일탈자 혹은 범법자로 규정하는 기존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해결방법은 처벌과 통제이다.이와 달리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볼 때 성판매자나 구매자는 모두 서비스를 받아야할 사회 구성원이며,특히 성

판매자는 사회적으로 열악한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신뢰감 회복을 위

한 노력과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성판매 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국내 연구물들은 성판매 여성이 성매매 체제

19)이덕형,『에이즈정책,여성․성․건강』,아시아여성학센터,2004,56면.

20)새움터․이주여성인권연대,『아시아 성산업 근절을 위한 네트워크 결성과 성매매 방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자료집』,2006,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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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성을 파는 개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들

이 어떻게 사회문제와 맞닿아 있는지,그 고리를 차단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성매매와 관련한 연구물들은 성매매 공간이 갖고 있는 강간과 폭력,살인

등의 위험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성판매자들이 겪고 있는 성병,약물 중독,알콜

중독,주거,육아 등의 포괄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성매매를 억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동시에 사회적 차원에서 성매매에서 벗

어나고자 하는 성판매자들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가 병행되어야 성매매가

억제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와 성판매자들의 욕구 사이의 괴리에 관한 연구물에서 성판

매자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통합적인 관점,즉 인간에 대한 전인적인 접

근을 통해서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1)이는 성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이 각각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작용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뜻한다.성판매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

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감정적,신체적,문화적,사회적 차원에서 각각 서비

스 욕구를 파악하여 예방적 차원의 접근과 위기개입,피해의 최소화 또는 위험감소

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5)여성학적 관점

성매매에 대한 여성주의자들의 비판은 다양한 시각에서 시도된다.성매매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한다는 통념을 반박하고 오히려 성매매를 통해서 여성에 대한

부정적 관념이 지속되는 점을 지적한다.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폭력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즉 성매매는 남성으로 하여금 언제나

자신의 쾌락과 편의를 위해 여성의 성을 살 수 있는 권력,혹은 통제력을 갖게 함과

동시에 여성을 인격으로서가 아니라 사물로서 대상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성매매는 인간의 욕구를 해소하는 개별적인 행위라기보다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문화적 관습으로 지속시키는 하나의 권력체계라고 볼 수 있다.

현대사회가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을 사물화하는 경향을 갖고 있기

21)황정임,『성매매 여성의 자활지원 정책에 대한 제언』,황해문화,2005,82～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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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성매매,그리고 여성만을 그러한 사물화의 문제로 볼 필요가 없다는 반론

이 있을 수 있으나,성매매는 남녀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남성을 위한 공공의 성적 대상으로 존재하는 사

회에서 여성은 ‘정숙한 여성’과 ‘타락한 여성’으로 이분화된다.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가부장적 신념을 영속화하는 데 기여한다.여성이 남성을 위한

성적 존재로 대상화되는 남성중심성,남녀에게 제공되는 고용기회의 차이와 그에

따른 경제력의 차이는 성매매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이다.성매매가 지속되는 한

여성의 종속적 지위는 변화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22)

6)소 결

지금까지 금전적 대가를 위해 성적 행위를 거래하는 것을 방지해야하는 근거를

도덕적,경제적,공공위생적,사회복지적,여성학적 관점에서 다루어보았다.이상의

논의에 덧붙여 모든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성매매를 '거래'라는 일반적 논리와

비교하여 결론을 도출해내는 노력도 유용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거래'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라는 시장원칙에 지배받지만 성

매매는 일반 시장 원칙이 적용되기 어려운 복잡한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성

매매는 가격설정이나 거래 조건면에서 자유로운 거래가 아니라는 점은 남녀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그 영향은 성구매자와 성판매자에게

전혀 다른 양상과 비중을 갖는 것이다.성구매자는 도덕적 지탄의 대상도 아니며

구매 선택의 여지가 있는 반면에 성판매자는 도덕적 지탄의 대상임과 동시에

처벌의 현실적 대상이 된다.

성매매는 다층적인 사회문제를 내포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여기에는

가족과 성윤리에 직접적 함의를 갖는 개인의 행동양상이 결부되어 있으며 이는

공공질서,국민건강,인력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기도 하다.또한 약물,

마약 중독과 범죄 조직과의 연결이나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착취구조의 중심부를

차지하는 문제이기도 하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회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22)원미혜 등 4인 공저,전게서,17～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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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章 우리나라의 性賣買와 관련한 法制

第1節 우리나라 性賣買 法制의 沿革과 處罰 體系

1.우리나라 性賣買 法制의 沿革

1)근대이전

우리나라에서 성매매가 언제부터 어떻게 존재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고구려시대의 유녀(遊女)에 대한 기록이 있음23)에 비추어 그 무렵에 이미

성매매가 사회문제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에는 민간에서 영업을 하는 사기(私妓)와 관청에서 소속된 관기(官妓)가 있었다.24)

조선시대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에서 형사에 관한 준거법으로 삼았던 대명률

(大明律)의 범간율(犯姦律)에 따르면 화간(和姦)의 경우에도 장팔십(杖八十)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25)성매매도 화간으로 다스렸을 것으로 짐작된다.또한,성매매와

관련하여 특히 관리숙창(官吏宿娼)이라 하여 관리나 관리의 자손이 창가(娼家)에

유숙하면 장육십(杖六十)의 형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26)이처럼 조선시대에는

유고가 국가이념으로 인해 성매매 문제를 법으로 통제하였지만 창가유숙(娼家

留宿)등 성매매로 인해 탄핵된 사례는 있지만 실제로 형벌까지 동원한 구체적인

사례는 찾기도 어렵다.

대한제국 시대의 형법대전에서도 제547조에서 창가유숙을 처벌하고 이로 인한

공무지착(公務遲錯)은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27)이에 비추어 창가유숙

23)김용숙,『한국여속사』,한국문화사대계 Ⅳ,2001,553면.

24)김용숙,상게서,554면.

25)凡和姦杖八十 有夫杖九十 羽姦杖一白 强姦者絞 未成者一白流三千里 强姦幼女十二歲 以下者

雖和同强論(무릇 화간한 자는 장팔십,지아비있는 여자는 장구십,조간한 자는 장일백,

강간한 자는 교형,강간미수자는 장일백류삼천리에 처한다.12세 이하 여자를 간음하면

화간이라도 강간으로 논죄한다.)조국,전게서,50면.

26)정성희,「조선의 성풍속도」,가람기획,1998,230면.

27)김병화,『한국사법사』 일조각,1999,2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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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성매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도덕성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담보하는

것이 초점이 되었다고 하겠다.이와 관련하여 성매매 대책의 일환으로 술접대

문화를 타파하기 위해 여자가 서비스하는 술집을 출입하는 공무원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2)일제 식민지 시대

성매매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고,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일본 식민지

시대에 공창제도가 만들어지면서 부터이다.일제의 조선침략이 노골화되면서 러일

전쟁이 발발하고 고문정치가 자행되던 1904년 10월 일본공사관 산하 “경성영사

관련 제3호”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 들을 상대로 성교를 하고 그 대가를 지불받

는 직업’즉 매춘녀인 창기와 창녀라는 직업을 사회적으로 공인하는 유곽(遊廓)

이 인정되었다.28)유곽인정을 기화로 우리나라는 일본내 공창이 특정지역인 유곽

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며,사실상 일본은 전국확대

를 방치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성매매 현상을 만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물론,일

본은 조선인 매춘녀에 대한 성병검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는데 이는 성적도구

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 밖에는 없다고 보여진다.29)

1920년대에 들어 공창은 쇠퇴했지만,사창의 창궐에 대해 사회지배층 남성들의

성욕처리를 위해 편의상 묵인되고 단속에서 제외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성매매가

사회전반에 성행하게 되었다.일본에 의해 만들어진 공식적인 성매매 문화

즉 공창과 거기서 파생된 불법적인 성매매,사창까지도 아무런 거부감 없이 향유되

었고,그 결과 이전에는 소수 지배층에서만 이루어졌던 성매매가 남성들에게 보편

화되는 등 조선시대와 대한제국시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한편,조선의 식민지 경제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중국에서의 이권 획득을 목적으로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일본은 군국주의적 경향을 한층 더 강화하게

되었으며 공창제도에 대해 다소 불안감을 느꼈던 일본의 군국주의는 노일전쟁 이후

종군위안부 정책을 착상하였으며,실제로 1994년 8월 22일 칙령 제519호로 ‘여자

28)원미혜 등 4인공저,전게서,68면.

29)송연옥,“일제 식민지화와 공창제도 도입”,서울대 석사학위 논문,1998,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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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근로령’을 제정하여 우리나라의 여성들을 일본 군대를 위한 위안부(慰安婦)로

동원하였다.30)

3)미군정 시대와 한국전쟁 시기

미군정시대는 일본에 의해 만들어진 공창제도가 없어진 대신 새로운 성매매

문화인 기지촌이 나타난 시기이다.1946년 미군정은 일본의 잔재 청산 작업중

하나로 공창제도를 폐지하는 법으로 법령 제79호 「부녀자의 매매 또는 그 매매

계약의 금지」라는 법으로 부녀자들의 매매를 금지하도록 하였다.그러나 이 법은

인신매매만 금지했을 뿐 공창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행위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었다.또한,이법에 의하면 업주와 매춘여성 양자가 합의를 하면 그 관계가

유지되면서 성매매를 할 수 있었다.31)

미군정은 1947년 법률 제7호로 「공창제도 등 폐지령」을 제정하여 전국에서

공창을 폐쇄하도록 하였다.그 결과 제도로서의 공창은 없어졌지만 사창이라는 또

다른 성매매 문화가 창궐하게 되었다.32)사창은 미군 주둔 지역을 중심으로 번창

해 나갔는데 일본군대가 공창을 필요했듯이 주둔 미군들도 그러한 것이 필요했던

것이다.부평,부산,경기도 용주골,동두천 등 전후방 지역에 고루 미군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문화,기지촌 문화가 형성되었다.

4)1960～1970년대

1960년대는 성매매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는 진일보가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사창지역이 형성되었다.제3공화국은 새로운 정권의 이미지 창출을 위해 각종 복지

관련법을 제정하는데 그 중 하나로 1961년에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인간존중과 함께 사회전반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윤락행위에 대한 단속과 교화 및 자력갱생을 원칙으로 하였다.그리고 다음해인

1962년에는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 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에 관한 유엔

30)김명기,『정신대와 국제법』,지법사,1993,168～172면.

31)변화순․황정임,“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여성부,2000,34면.

32)변화순․황정임,상게서,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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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서명했다.제3공화국은 법적으로는 성매매 근절의지를 대내외에 천명

하였지만 전국에 있는 사창지역 특히 군부대 주변의 성매매 지역을 없애는데는

역부족이었다.이에 성매매 지역을 설치함으로써 사창을 최소화하는 절충안이 마

련되었고,1962년에 보사부,법무부,내무부 등 3부가 합동으로 전국에 104개소의

특정 윤락지역을 설치하였다.33)성매매지역을 일반인 거주지역과 유리시킴으로써

시민들의 풍속과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고,매춘여성의 집단화를 유도하

여 포주로부터의 착취에 자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며,성병관리에도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34)

1970년대에는 법적으로나마 성매매를 근절하고자 하였던 정부가 경제발전

이라는 미명 아래 매춘 여성을 관광산업의 자원으로 활용하였다.1971년 「관광

진흥법」이 제정되었고,1972년 국제관광협회가 설립되어 그해부터 특정지역내의 성

매매 행위나 특수관광호텔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매춘 여성에게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적용이 보류되었다.35)또한 국제관광협회 내 요정과를 설치하여 요정

및 접객원 현황을 파악,관광객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조장하였다.

1972년에 내무부에서는 1962년 특정지역에 설치된 성매매 지역을 정화차원에서

폐지하였다.성매매 지역은 당시 법무부,내무부,보건사회가 합동으로 설치하였

으나 내무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폐지하자 주무부서인 보건사회부가 성병정기검진

대상자 중 특수 업태부로 분류,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유지되다가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사라졌다.

1970년대 말부터 이러한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성매매 형태에 변화가 일어

나기 시작했는데 이는 3차 서비스 산업이 증가하면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성매매 유형이 나타났기 때문이다.주로 식품접객업소와 환경위생업소를

중심으로 비대화되기 시작했는데,이는 정부의 산업구조정으로 인해 노동집약형

경공업에서 자본집약형 중공업으로 전환과정에 여성 잉여인력이 흡수됨에 따라

33)제주지역도 동문로타리 산지천 뒷골목이 1962년 윤락특정지역 지정당시 윤락지역으로 지정

되었으나 1972년 폐지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다 2001년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친환경

개발사업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34)김명숙,“윤락여성에 대한 제도적 고찰”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1981,21면.

35)변화순 등 4인 공저,전게서,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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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티스,맛사지걸,면도사,이용사 등으로 일할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창출

되었다.36)

이러한 서비스업으로 유입된 여성들은 겉으로는 공식적인 노동을 수행했지만

음성적으로는 성매매 행위를 제공하는 산업형성매매라는 새로운 형태의 성매매

행위가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5)1980～1990년대

80년대에도 3차 서비스산업은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80년대는

3S(Sport,Screen,Sex)문화가 풍미했던 시기로 신군부 집권계층에 의해

퇴폐․향락 문화가 조장되었다.37)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성매매 지역까지 가지

않아도 그 유사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었고,제공자의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노동행위 뿐만 아니라 음성적인 성매매 행위를 통해서도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이렇게 3차 서비스 업소에서는 겉으로는 공식적인 노동행위를

하면서 음성적으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양상을 띄며 전국적으로 확대

되어 갔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풍속영업규제가 완화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각해졌으나 성매매 문제가 인신매매 성행과 AIDS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성매매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성매매여성의 인권보

장에 관심을 갖게 되는 등 긍정적인 면도 함께 싹트기 시작했다.38)

1990년대에는 보다 다양한 업종에서 음성적인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졌고,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되 어디서나 일반적,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되었다.

또한 성에 대한 개방화로 인해 청소년의 왜곡된 성문화 습득,도덕적 불감증

등으로 인해 가출 청소년 증가 등으로 10대 성매매가 번창하게 되었다.이에

10대를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는 금지해야 한다는 정책으로 1999년에 「청소년

보호법」39),2000년에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0)이 각각 제정되었다.

36)변화순․황정임,전게서,36면.

37)남상희,『성매매와 여성정책』한국여성정책연구회,지식마당,2002,73면.

38)조국,전게서,57면.

39)동법의 입법취지는 우리 사회의 자율화와 물질만능주의 경향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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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기 가장 주목할만한 점은 대법원이 판례변경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성매

매여성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하였다는 점이다.즉 성매매여성이 성매매알선인

포주에게 성매매남성으로부터 수수한 성매매의 대가를 각각 절반씩 배분하기로

약정한 다음 장기간에 걸친 성매매의 대가를 포주가 보관하고 있던중 약정을

무시하고 포주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고 성매매여성의 반환청구에 불응한 경우에

성매매여성이 갖기로 한 전체화대의 절반은 「민법」 제746조에 의한 불법원인

급여이나 수급자인 성매매알선인의 불법성이 더 중대한 경우이므로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는 점이다.41)

6)2000년대 이후

1990년대 말 IMF구제금융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

으로 인해 일 자리를 얻지 못한 일부 젊은 여성들은 성매매의 길로 접어드는

음란․폭력성의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 등의 청소년에 대한 유통과 유해한 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 등을 규제함으로써,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규제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동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청소년을 18세 미만의자로 규정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에 관한 업무와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시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

장관 소속하에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대한민국 국회,“청소년

보호법 제정 발의안”.1999,1～2면.

40)동법의 입법취지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매매를 조장하는 온갖 형태의 중간매매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를 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성매매와 성폭력 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보호․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폭력

행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다.대한민국 국회,“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발의안”,1999.1～2면.

41)포주가 윤락녀와 사이에 윤락녀가 받은 화대를 포주가 보관하다가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하

고도 보관중인 화대를 임의로 소비한 사안에 대해 민법 제746조상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급

여가 있고,그 불법원인이 급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지 여부,수

익자의 불법원인의 정도,그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큰지 여부를 막론하고 급여자는 불법

원인급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

히 큰 데 반하여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는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이유를 들어 급여자의 반환청구는 허용되고 포주와 윤락녀의 사회적 지위,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와 약정의 구체적 내용,급여의 성격을 종합해 볼 때 포주의 불법성이 윤락녀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므로 화대의 소유권이 여전히 윤락녀에게 속한다는 이유로 형법상 횡령

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9.9.17.선고 98도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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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생계형 생매매에서부터 시작하여 산업형 성매매까지 90년대 초반보다 더욱

보편화되어 갔다.

더욱이 70년대 이후 산업화를 거치면서 물질만능주의,황금만능주의와

금전적 쾌락주의에 빠져있던 일부 젊은 여성은 2000년대 초반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채 절제하지 못한 카드 남발로 인해 과도한 채무의 늪에

빠져 변제하지 못해 결국 성매매에 나서는 등 사회전반에 걸쳐 성매매가 더욱

일반화되고 번창해 갔다.2000년도 들어 보편화된 인터넷은 성매매의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일부 가정주부와 청소년까지 성매매에 나서게 하였다.즉 성매매가

주택가까지 파고들게 하는 등 더욱 성매매를 부추기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한 이시기에는 일명 ‘유리방’42),‘대딸방’43)등 신종 성매매 업소가 생겨나는

등 다양화 되었다.

그러나 이시기에는 성매매 문제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권차원의 접근

으로 인하여 형사처벌 보다는 재활방향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시도가 전개되었

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그 결과 성매매에에 대한 규제와 성매매 여성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성매매 법제의 연역에 대해 살펴보았다.우리나라의

경우 성매매 행위를 과연 형벌로 처벌해야 할 범죄의 목록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에 대하여 언제나 분명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즉 일제

42)유리방은 성구매자가 업소 안 여성들을 볼 수 있도록 유리문이 설치된 업소를 말하며 대개

비등록 형태로 성매매가 주목적인 영업유형이다.

43)대딸방은 실제의 성교행위는 하지 않고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곳으로 성매매에 대해 경찰의 강력한 단속으로 인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업유형이지만 대법원은 「성매매특별법」상 유사성교행위라고 판시하였다.;유사

성교행위’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하고,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행위자들의 차림새,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마사지

업소의 여종업원이 침대가 설치된 밀실에서 짧은 치마와 반소매 티를 입고 남자 손님의

온몸을 주물러 성적인 흥분을 일으킨 뒤 손님의 옷을 모두 벗기고 로션을 바른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감싸쥐고 성교행위를 하듯이 왕복운동을 하여 성적 만족감에 도달한 손님으로 하여금

사정하게 한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06.10.26.선고 2005도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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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공창과 군위안부가 존재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것은 침략자에

의해 강요된 만행임은 명백한 사실이고,근대이전이나 해방 이후 우리 입법자는

성매매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44)

다만,성매매를 경제발전의 도구로 사용하는 등 위정자들의 그릇된 인식

으로 인해 성매매의 단속과 처벌 그리고 대응방식이 그다지 철저하지 못하여

‘처벌법규의 사문화’나 ‘사실상의 공창’이 끊임없이 문제됨을 알 수 있었다.결국

성매매에 대한 위정자들이 올바른 인식이 선행되지 않는한 법제상 형량을

인상하고 정책상 단속을 강화해도 여전할 것으로 보여진다.

2.性賣買에 대한 處罰 體系

성매매 법제는 좁게는 성매도자,성매수자 및 성매매 조장자의 형사처벌에

관한 법제를 말하지만,넓게는 성매매와 관련된 행정적 규율에 관한 법제까지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성매도자의 연령에 따라 다소 복잡한 처벌법규를

적용하고 있다.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매도자가 12세 이상 20세 미만이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5)과 「소년법」46)에 의해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19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또한 성매수자의 경우 성매도

자가 13세 미만이면 「형법」상 의제강간죄47),13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제5조,19세 이상이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거 처벌된다.이를 정리하면 〈표3〉과 같다.

44)근대 이전의 전통사회에서는 축첩(蓄妾)과 관기(官妓)가 제도적으로 인정되긴 했지만 그것이

매춘을 공식화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45)법원이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면서 수강명령을 병과

하는 경우 보호관찰의 장은 수강명령 집행을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①항)

46)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1.죄를 범한 소년

2.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소년법 제4호 제①항)

47)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자는 강간,강제추행,강간 등 상해․

치상,강간 등 살인․치사 예에 의한다(형법 제3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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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성매도자와 성매수자의 처벌

성매도자 연령 성매도자 성매수자

12세 미만 제재불가
「형법」의 의제강간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2～13세

보호처분13～14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청소년성매수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14～19세

19～20세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의 성매매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20세 이상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 업무 참고자료”,2008.

한편,성매매 조장자의 경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보호법」이외에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48)이나「직업안정법」49)이 적용될 수도 있으며,나아가 성매매 조장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 음행매개죄 혹은 간음목적 약취유인죄 또는 부녀

매매죄로 처벌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경범죄처벌법」50)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48)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의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여 미풍양속의 보존과 청소년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식품접

객업,숙박업,이용업,목욕장업,비디오물감상실업,노래연습장업,일반게임장업,무도학원업,

무도장업 등의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나 그 종사자가 풍속영업소에서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

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49)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직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규정하

고 있다.(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50)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10.

(물품강매․청객행위)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사람,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

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르는 사람(경범죄처벌법 제1조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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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節 「性賣買特別法」의 制定 意義와 主要內容

1.「성매매특별법」제정경위

2004년 3월 22일에 제정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은 윤락행위의 처벌과 요보호여성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던 「윤락행위 등 방지법」과 달리 성매매행위에 대한

처벌법과 피해자보호법으로 분리되어 제정되었다.법률제출에서 의결까지의 입안

과정은 정리하면 〈표4〉와 같다.51)

〈표4〉「성매매특별법」 제정 관련 주요활동 연표

일 시 과 정 정 리

2000.9.19
전라북도 군산시 대명동 속칭 ‘쉬파리 골목’에서 화재사건이 발생

성매매 여성 5명 숨짐

2001.2.14 부산직할시 완월동 성매매업소 화재사건으로 성매매여성 4명 숨짐

2001.4월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한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구성 법률안 논의 시작

2001.11.26
한국여성단체 연합 등 「성매매 알선 등 범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 국회 입법 청원

2002.1.29 전라북도 군산시 개복동 성매매업소 화재로 성매매 여성 14명 숨짐

2002.4월 여성부,전국 성매매 실태조사 착수

2002.9.11
조배숙 의원 등 86인이 여성단체 의견을 토대로 「성매매 처벌법안」

및 「성매매 보호법안」 국회 발의

2002.11.1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성매매 피해 여성 처벌조항을 삭제하고 성매매

피해 여성을 위한 성매매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하자”등 비난 성명 발표

2003.4.24 「성매매특별법안」 법사위 상정

2004.3.2～22 제245회 국회 임시회 제11차 본회의 상정․의결․공포

자료 :원미혜 등 4인 공저,『성매매의 정치학』,2006,268～273면 요약정리

51)「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행위에 대한 처벌법으로써의 성격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보호법으로써의 성격을 지님에 따라

전자는 「성매매처벌법」으로,후자는 「성매매보호법」으로 각각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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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성매매특별법」제정 의의

앞서 「성매매특별법」제정 경위에서 살펴보았듯 「성매매특별법」은 많은

우여곡절 속에 제정되었는데 제정의의를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52)

첫째,우리 사회의 성매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재천명하고,성매매로 막대한 이득을

얻는 성매매알선행위를 중점 처벌함으로써 성산업의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또한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보호법」으로 분리

하여 입법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으며 지금까지 없었던 초․

중․고등학교에서의 성매매예방교육 실시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는데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둘째,성매매 피해자,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개념을 최초로 도입하여 성매매

방지에 관한 선진적인 입법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선불금과

폭행,감금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 등을 ‘성매매 피해자’로 보고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함으로써 이들의 자수나 성매매강요에 대한 신고를

유리하도록 하였다는데서 지금까지 있었던 법률과는 전혀 다른 시각에 접근했다고

볼수 있다.또한,성매매피해자,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등의 개념을 도입한 것은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 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theSuppressionoftheTrafficinPersonsandoftheExploitationofthe

ProstitutionofOthers)’등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가의 법률적 조치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53)

셋째,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탈성매매의 동기를 부여할

52)이하의 내용은 2003년 여성부가 「성매매특별법」제정시 발간한 성매매특별법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53)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 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the

Suppression oftheTrafficin Personsand oftheExploitation oftheProstitution of

Others)은 UN에서 1949년도에 1904년 백인노예매매금지,1910년 백인노예매매금지,1922년

여성 및 아동의 매매금지 및 1933년 성년 여성의 매매금지 협약들을 하나로 종합․정리하여

구체화한 협약이다.윤덕경 등 3인 공저,“미성년여성 성매매 관련법제의 시행실태와 과제”,

한국여성개발원,2004,1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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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선불금 무효 범위를 확대하고,선불금을

악용한 고소에 대한 보호조항을 신설하여 여성들이 사기죄로 처벌되는 것을 막고,

탈성매매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등과

연계하여 신변보호,수사비공개,신뢰관계자 동석 등 신고자나 성매매피해자 또는

외국인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였는데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현실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사전 조사 등을 통하여 법 제정시 반영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넷째,성성매매 강요의 정도에 따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1억원 이하의 벌금,

최하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성매매알선행위에 대해서는 대가지급

여부에 따라 처벌을 달리 하였으며,성매매광고행위도 그 태양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고,성매매 강요,알선,광고 등의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몰수 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성매매알선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처벌을 강화하여 알선범죄의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다섯째,앞서 살펴본 「성매매특별법」 제정 관련 주요활동 연표에서와 같이

민․관 협력을 통한 참여형 입법모델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여성단체

에서 제정법안의 초안을 마련하여 의원발의하였고,여성부,법무부 등 법률소관

부처가 부처의견이나 수정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와 여성단체가 협력하여

「성매매특별법」제정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민․관 협력을 통한 참여형 입법모델을

제시한 훌륭한 사례라고 평가된다.54)

3.「성매매특별법」의 주요내용

「성매매특별법」은 소관부처가 법무부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츼 처벌에

관한 법률」즉 「성매매처벌법」과 소관부처가 여성부인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즉 「성매매보호법」로 구성된다.본 논문은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제주지역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54)윤덕경 등 3인 공저,“성매매방지 관련 법령정비 및 피해자보호제도 개선방안 연구”,여성부,

2004,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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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보호법」의 주요내용과

의의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특히,「성매매특별법」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하는 등 성매매 여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만큼 「성매매특별법」

시행과 더불어 폐지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과 비교하며 성매매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측면을 중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1)성매매처벌법

이 법은 총 4장 28조로 구성되어 있다.성매매․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

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며

(성매매처벌법 제1조)과거 「윤락행위 등 방지법」상에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미

흡하여 처벌하기 곤란했던 ‘유사성교행위’등을 성매매에 포함하여 성매매에 대

한 처벌을 보다 명확하게 했다.55)즉,기존의 윤락행위는 성기 접촉에 의한 성

행위에만 국한되었는데 이를 탈피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을 넓힌 것이다.56)

또한,과거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없었던 ‘성매매 피해자’를 규정하여

이들을 처벌하지 아니하는 등 보호함에 따라 성매매 여성들에 대해 처벌 보다는

보호대상자로 규정했다는데 상당한 변화가 있다.57)그리고,과거「윤락행위

등 방지법」에서는 성매매 피해여성이 선물금 등으로 인해 채권변제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규정을 「성매매 처벌법」제10조 제①항에

전격 도입함에 따라 성매매 여성들이 사실상 쉽게 자활의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었다.58)

55)“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가.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성매매 처벌법 제2조 제①항 1호)

56)원미혜 등 4인공저,전게서,73면.

57)“성매매 피해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자 나.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자 다.청소년,사물을 변별

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자 라.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자(성매매

처벌법 제2조 제①항 4호)

58)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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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과거 성매매 여성으로 적발되면 어떤 보호조치도 받지 못한 체 출입

국관리사무소에 통보되어 강제출국 당하였는데 「성매매처벌법」은 외국인 여성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일정기간 강제 퇴거 명령의 집행을 유예하는 등 특례

조항을 신설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59)또한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피해자가

양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를 포착하고 최초의 인신매매 추진자나

최종적 행위자가 아니라 그 중간 매개자자 역시 처벌할 수 있게 한 점에서 높이

평가 할 수 있다.60)이는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 알선과 이동의 과정에서 착취의

정도가 더욱 심해진다고 보고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이다.61)

마지막으로,「성매매처벌법」은 법의 초점 이동과 함께 범죄행위가 현실화

세분화되고 법정형도 강화되었다.예컨대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없었던 마약

류의 제공 등을 통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는 행위,성적 인신매매,감금,단체 또는

다중 위력으로 성매매 강요에 대해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자,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

선한 자또는 성매매의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자가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

거나 할 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그 채

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성매매처벌법 제10조 제1항)

59)외국인 여성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하거나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 피해자로 수사

하는 때에는 당해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 「출입국관리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 퇴거명령 또는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이 경우 수사기관은 출입국 관린사무소에 당해 외국여성의 인적사항과 주거를 통보

하는 등 출입국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성매매처벌법 제11조 제1항)

60)다음 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하거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자 3.성을 파는 행위를 하

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자(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원미혜 등

4인 공저,전게서,76면.

61)2004년 실시한 경찰청의 조사에 의하면,선불금이 없는 여성들은 소수(16%)에 지나지 않았고

1,000만원이 넘는 고액의 선불금을 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41%)로 나타났다.또한

최초 유입 당시 소액의 선불금을 받은 뒤 업소 이전 횟수에 Ekj라 선불금이 늘어나는 것을

보여준다.이는 여성들이 여러 업소를 거치면서 붙은 선불금의 고리 이자와 각종 벌금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결국 성매매를 할수록 선불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들은 선불금을

갚기 위해 더 큰 선불금에 매매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이다.(경찰청,『성매매피해 여성

구조 및 업주검거 사례집』,경찰청 발간실,2004,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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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성매매보호법

이 법은 24조로 구성되었으며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성매매보호법

제1조)성매매,성매매알선 등 행위,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성매매피해자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성매매처벌법」에 정의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특히,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사,재판과정에서의 보호를 보장함으로써 그동안 성매매 여성 자신이

범죄자라는 인식 때문에 업주의 선불금 관련 인신매매나 강요에 의한 성매매 등

을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없었던 상황을 해결하였는데 이는 과거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서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변화이다.62)

(1)성매매 방지에 관한 국가 등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위하여 성매매,성매매 알선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성매매피해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제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성매매

방지에 관한 국가 등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성매매보호법 제3조)

(2)성매매 예방교육 의무화

초․중․고등학교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성매매보호법 제4조)이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대상의 성매매예방

교육은 가치관 형성시기인 학생때부터 시작하는게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반영한 것이다.현행 일선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교육 및 성폭력교육에

62)윤덕경 등 3인 공저,전게서,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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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예방교육을 포함시켜 여성인권교육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하리라 판단

된다.이와 더불어 성인에 대한 성매매예방교육의 하나로 공무원,군인,교원에

대한 교육도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성매매행위자의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집단에 대한 예방교육은 성매매를 줄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여지며,공공

부문에서의 교육시행을 통해 민간부문으로 그 효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또한 이는 위 제3조에서 정한 국가 등의 성매매방지를 위한

교육에 관한 국가의 행정적 조치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수행의 법적 근거도 명확

하다.

(3)지원시설 설치운영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로 일반지원시설,청소년지원시설,외국인

여성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로 나누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성매매보호법 제5조 제1항 ,동법 제6조 제1항)

일반지원시설은 성매매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로 일반지원시설의 장은 6월 이내의 범위내에서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주요업무는 숙식의 제공,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수사

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법률구조기관등에서의 필요한 협조 및

지원요청,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사회

보장관련 법령에 따른 급부의 수령지원,기술교육 등을 지원한다.청소년지원시설은

청소년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이다.소년지원시설의 장은 청소년

이 19세에 달할 때 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일반지원시설의 업무외에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를 행한다.과거

「윤락행위 등 방지법」과 비교해 특이한 점은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선도보호시설

이 일시보호소,선도보호시설,자립자활시설로 나누었던 것에 비해,이 법에서는

청소년시설을 따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이렇게 일반지원시설과 청소년지원시

설로 나눈 것은 일반성인과 청소년을 구분하여 각 대상에 적합한 시설이나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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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진일보한 법제정이라고 보여진다.63)

외국인여성지원시설은 외국인 여성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3월 이내

의 범위내에서 숙식을 제공하고,귀국을 지원하는 시설이다.시설의 업무는 일반

지원시설과 같으며 외국인여성지원시설을 따로 규정한 것은 성매매에 관련된

외국인 여성의 보호를 제도화했다는데 점에서 의의가 있다.64)

(4)성매매피해상담소 설치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성매매보호법 제10조)상담소는 상담 및

현장방문,지원시설이용에 관한 고지 및 지원시설에의 인도 또는 연계,성매매

피해자의 구조,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등 사무를 수행한다.(성매매보호법 제11조)이는 과거

「윤락행위 등 방지법」상 명시된 일반적 상담소 업무와는 달리 구체적으로 수행

업무를 명시하고 있고 특히,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구조,수사기관의 조사,법원

동행 등 법률구조를 위한 지원에 대해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게 주목할 만하다.

(5)지원시설․상담소의 피해자지원 관련 의무와 의료비 지원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원

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상담소내 임시보호를 할 수 없으며,성매매피해자를 구조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고,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성매매보호법 제12조,동법 제13조)현장에서 피해자 구조를 위한

업소접근시,피해자 뿐만 아니라 상담원들의 안전에 위협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과거「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없던 새로운

사항이 추가된 부분이다.65)

63)윤덕경 등 3인 공저,전게서,15면.

64)원미혜 등 4인 공저,77면.



- 36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의 장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 의료급여법상의 급여가 실시되지 아니하는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성매매보호법 제14조)이상

살펴본 「성매매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패해자 지원절차를 도표화하면

〈그림1〉과 같으며,「성매매보호법」을 과거 「윤락행위 등 방지법」과 비교하여

정리하면 〈표5〉와 같다.

〈그림1〉성매매피해자 지원절차

자료 :여성가족부․경찰청 『성매매없는 사회를 위하여』,삶과 꿈,2006,26면에서 인용

65)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1인당 자활지원 규모는 760만원 범위내이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료비지원 300만원,법률지원 250만원,직업훈련 210만원이다.(여성가족부․경찰청 『성매매

없는 사회를 위하여』,삶과 꿈,2006,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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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윤락행위 등 방지법」과 「성매매보호법」비교 정리

구 분 윤락행위 등 방지법 성매매보호법

목적
선량한 풍속해치는 윤락행위 방지,윤락

행위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자 선도

성매매방지,성매매피해자및성을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지원

용어의

정의

윤락행위,요보호자(윤락행위상습자,

윤락우려여성)

성매매,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

매목적의 인신매매,성매매피해자

※윤락우려 여성 제외

국가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

윤락행위의 방지,요보호자의 건전

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조치

성매매방지,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자립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행정적․재정적 조치취할 것

국가는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증진 노력

성매매예방

교육
-

초․중․고등학교의 성매매예방교육

실시의무 규정

보호처분

․선도보호

조치

20세미만자 보호처분

선도보호조치 :요보호자 중 시설입소

희망자에 대한 상담소 시설입소

시설에의 우선보호조치

보호처분 가능

선도보호조치 폐지

시설에의 우선보호조치 삭제

지원시설

종류

일시보호소,선도보호시설,자립자활

시설

일반지원시설,청소년지원시설,외

국인여성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지원시설

운영

요보호자 상담,훈련지원

건강진단

시설에의 우선보호조치

요보호자 위탁,의뢰거부 금지

입소자,이용자 인권보장

상담,교육,정보제공,신변보호

건강진단,의료급여 수급조치,의료

기관에 질병치료 의료의뢰

상담소

설치

여성복지상담소,시․도지사 등 설치,

국가이외의 자는 신고,모․부자

상담소는 상담소 업무수행 가능

성매매피해상담소

국가 등 설치,그 이외의 자는 신고

상담실,보호실 운영가능

수사기관의

협조
-

성매매피해자 구조시 경찰관의 동

행요청 가능

성매매피

해자 등의

의사존중

-

성매매피해자등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지원시설 입소나 임시보호

를 할 수 없음

의료비의

지원
-

의료기관 질병치료시 의료급여법상

급여해당 아닌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

비용 지원 가능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
이 법에 의한 지원시설,상담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없음

자료 :윤덕경 등3명,“성매매방지 관련 법령정비 및 피해자보호제도 개선방안

연구”,여성부,2004,26면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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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節 「性賣買特別法」 施行以後 性賣買 關聯 實態의 變化推移와 關聯 判例의 態度

본 연구가 「성매매특별법」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제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이번 절에서는 먼저 「성매매특별법」시행이후 전국의 변화추이와 성매매

단속의 중추 사법기관인 경찰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제주지역의 변화와 성매매와

관련한 법원의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이는「성매매특별법」사회에서는 어떻

게 적용되고 있는지 밝혀줄 것이다.

1.성매매 관련 실태의 변화추이

1)전국적 변화추이 분석

전국적으로 성매매 알선 사업체와 종사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따라서 통계청의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업종을 전체 여성종사자 규모로 추정하였

는데 업종별 전체 여성 종사자 규모는 〈표6〉과 같다.66)

〈표6〉업종별 전체 여성 종사자 규모(사업체기초통계조사 적용)

업 종
사업체수(개) 여성종사자 수(명)

2002년 2007년 2002년 2007년

유흥주점 34,520 34,108 89,798 85,590

다 방 24,991 15,951 53,704 29,451

노 래 방 27,861 36,193 23,369 34,999

이 용 업 25,463 22,424 10,275 7,926

마사지업 1,461 3,360 3,042 6,380

합 계 114,296 112,036 180,188 164,346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제48차 여성정책포럼 성매매 실태와 향후 정책 방향

모색 세미나 자료집”,30면에서 인용

66)한국여성정책연구원,「제48차 여성정책포럼 성매매 실태와 향후 정책 방향 모색 세미나」,

2008,15～40면을 요약정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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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시행전후로 전국으로 전통적 성매매 업소인 유흥주점이나

노래방,다방 등은 업소수와 종사자 수가 감소한 반면 신종업소인 마사지업과

종사자수는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성매매특별법」시행후 강력한

단속으로 인해 성매매 유형과 성매매 여성의 업종간 이동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

된다.성구매자를 종합 추정해보면 〈표7〉과 같다.

〈표7〉성구매자 종합추정치

구 분
연간 성 구매자수(만명)

2002년 2007년 증 감

전통형 성매매 2,100 251 -1,849

산업형 성매매 10,732 5,010 -5,722

인터넷 등 기타 4,052 4,134 +82

합 계 16,884 9,395 -7,489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제48차 여성정책포럼 성매매 실태와 향후 정책 방향

모색 세미나 자료집”,36면에서 인용

성 구매자 통계 추정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집창촌을 이용한 전통형 성매매와

산업형 성매매는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성매매 집결지 패쇄 및 축소와 경찰이

강력한 단속으로 인해 축소된 반면 인터넷 등 새로운 방법으로 성구매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67)성구매자들이 인터넷 등 새로운 방법으로 성구매에

나서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교육 및 홍보가 사회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아니라 경찰의

강력단속 등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면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여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7)2007년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를 포함한 전체적 성매매 여성은 269,707명으로 2002년에 비해

59,511명이 감소하였으나 인터넷 등 기타 방법을 사용한 성매매 여성은 2002년 79,012명에서

2007년 118,671명으로 39,659명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제48차 여성정

책포럼 성매매 실태와 향후 정책방향 모색 세미나 자료집”,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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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주지역의 변화추이 분석

(1)성매매 가능업소 실태와 현황

성매매 가능업소 선정은 자칫 관련 영업을 하는 업주와 종사자 전체가 범법자로

오해 받을 소지가 있는 등 개인과 관련 단체의 명예에 관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였다.선정에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

보호법」,경찰의 지난 3년간 풍속업소 업종별 단속현황과 단속 유형의 통계자료도

참조하였다68).그리고 2007년 10월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에서 주최한 “성매매 방지법 시행 이후 제주지역 성매매업소 실태조사 및 대안

마련 세미나”자료집을 참조하여 신중하게 선정하였다.69)이번 연구에서 성매매

가능업소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동종 업종 전부가 성매매 가능업소가 아님을 사전에

밝혀 둔다.지난 3년간 경찰의 단속한 풍속영업소 업종별 단속현황은 〈표8〉

이며,풍속영업소의 단속 유형별 현황은 〈표9〉이다.

〈표8〉풍속영업소 업종별 단속현황(기준 :2008.8.31)

구분

업 종 별 조치별(명)

계
유흥
주점

단란
주점

숙
박
업

이
용
업

비디
오감
상실

노래
연습
장업

게임
제공
업

무도
학원

무
도
장
기타 구속

불
구
속

즉심

계 2,098 33 70 29 3 0 78 1,548 4 0 333 92 2,375 34

2006년 742 4 20 2 1 0 34 639 0 0 42 48 1,148 21

2007년 885 22 35 16 2 0 20 624 3 0 163 40 851 12

2008년 471 7 15 11 0 0 24 285 1 0 128 4 376 1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2008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요구자료”,

17면에서 인용

68)“풍속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1.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공중위생법상 대통령이 정하는 숙박업,이용업,목욕장업(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2호);“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

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위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를 말한다.(청소년보호법 제2조 5호)

69)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성매매 방지법 시행 이후 제주지역 성매매업소

실태조사 및 대안마련 세미나」 2007,15～28면에서 통계자료 양식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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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풍속영업소 유형별 단속현황(기준 :2008.8.31)

구분

유 형 별(건)

계 성매매 변태영업
사행행위
(오락)

청소년
고용

기타

계 2,098 334 18 1,544 24 178

2006년 742 77 10 635 6 14

2007년 885 112 5 624 12 132

2008년 471 145 3 285 6 32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2008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요구자료”,

17면에서 인용

〈표8〉과 〈표9〉를 보면 게임제공업종에서의 사행행위 오락 단속이 증가한

것은 2006년도부터 확산되어 사회적으로 문제된 바다이야기를 집중단속으로 하였기

때문이다.그 이외에는 노래연습장업을 제외하고는 성매매와 관련하여 단속했다고

보면 될 것이다.특히 〈표8〉의 업종별 중 ‘기타’는 안마시술소,마사지클럽,이미

지클럽 등 주로 성매매와 관련 업종으로 이들 업종이 단속되었다.제주지방경찰청의 풍

속영업소 단속 현황에서도 유흥주점,단란주점,숙박업,이용원,마사지클럽 등이 성

매매 가능업소임을 보여주고 있다.따라서 성매매 가능업소로 유흥주점,단란주점,

이용업,숙박업 등을 선정하게 되었다.

① 유흥․단란주점,숙박 ,이용원 변화추이 분석

「성매매특별법」 시행이전과 이후의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등록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성매매 가능업소가 밀집한 연동,이도동,일도동,

서귀동 등 밀집지역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성매매 가능

업소 등록현황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표10〉과 같고,주요동별 현황을 분석하면

〈표1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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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제주시․서귀포시 성매매 가능업소 등록 현황(기준 :2008.8.31)

구 분 제주시 서귀포시

’04년도

식품

접객업

다 방 179 162

단란주점 822 277

유흥주점 439 148

공중

위생업

숙 박 538 148

이 용 원 282 105

합계 2,260 840

’08년도

식품

접객업

다 방 152 124

단란주점 722 233

유흥주점 480 182

공중

위생업

숙 박 392 142

이 용 원 248 90

합계 1,994 771

증 감 율 -266(11.8%↓) -69(8.2%↓)

자료 :제주시 보건위생과,서귀포시 사회복지과 통계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

제주시의 경우,2004년도 대비하여 유흥주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하였다.

이는 경기 침체로 인해 영업부진으로 폐업 때문으로 보여진다.유흥주점이 증가한

것은 2007년도에 유흥주점을 제외한 단란주점 등에서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는 접객행위에 대해 처벌을 신설한 「식품위생법」개정과 이에

따른 행정기관의 단속강화 등으로 인해 단란주점이 유흥주점으로 업종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70)따라서 유흥주점 증가에 따라 유흥주점 종사자와 동석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70)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악사․댄서․무용수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위를 제외한다)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식품

위생법 제31조 제3항);제주시의 단란주점의 유흥접객행위 단속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

도 10건 2008년도 16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제주시 보건위생과 통계자료)



- 43 -

〈표11〉주요동별 성매매 가능업소 등록 현황(기준 :2008.8.31)

구 분 연동 이도동 일도동 서귀동

’04년도

식품

접객업

다 방 6 23 36 84

단란주점 192 151 141 143

유흥주점 191 73 21 102

공중

위생업

숙 박 120 58 75 94

이 용 원 51 37 36 34

합계 560 342 309 457

’08년도

식품

접객업

다 방 7 16 27 64

단란주점 169 145 125 118

유흥주점 196 82 22 109

공중

위생업

숙 박 62 52 65 90

이 용 원 41 38 34 26

합계 475 331 273 407

증 감 율 -85(15.1%↓) -10(2.9↓) -36(11.7↓)-50(10.9↓)

자료 :제주시 보건위생과,서귀포시 사회복지과 통계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

성매매 가능업소가 밀집한 연동 등 주요 동별로 분석해도 제주시와 서귀포시

전체적 분석과 같은 변화추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특히 유흥주점도 과거

룸싸롱 형태의 고전적 방식에서 벗어나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고 단란주점․노래방․룸싸롱이 장점을 부각시킨 노래텔이 성업중으로 연동

지역인 경우 유흥주점 196개소중 절반이 노래텔 형태로 영업중이다.71)노래텔

증가로 인해 유흥업 종사 여성들에 대한 인력을 조달하는 일명 ‘보도방’즉 알선

업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이들 업종에 대한 인허가 제한이 없어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71)노래텔은 유흥주점이지만 업주가 종업원을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라 보도방 등을 통해 시간제로

여성을 고용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는데 고정비용이 적게 소요되어 영업주들이 선호하는 영업

형식이며 룸싸롱에 비해 술값도 저렴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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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변종업소 변화추이 분석

제주도내 신․변종업소가 집중,밀집되어 있는 제주시 연동과 서귀포시 서귀동에

대해 증감 추이를 비교해보자 한다.이를 정리하면 〈표12〉과 같다.72)

〈표12〉신․변종업소 변화추이(기준 :2008.8.31)

구 분
안마

시술소
휴게텔 전화방

이미지

클럽
마사지

인형

체험방

soap

land73)
기타 합계

연 동
’07년 4 7 3 10 43 1 2 7 77

’08년 4 7 3 12 47 1 2 6 83

서귀동
’07년 0 2 0 0 7 0 0 0 9

’08년 0 2 0 0 8 0 0 0 10

신․변종업소의 영업형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마사지와 안마시술

소는 대부분 24시간 영업을 하며 업소내부에서 안마 또는 마사지를 한 뒤에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비용은 15～17만원 정도이다.단체손님이 오면 보도방을

이용하여 성매매여성을 부른다.

휴게텔은 휴게실과 호텔의 합성어로 80년대 일본에서 캡슐호텔이란 이름으로

등장했으나 우나라에서는 1950년에 처음 도입되었다.사우나아 비슷한 형태

로 운영되지만 캡슐 속에서 안락한 잠자리가 보장 된다는 것과 24시간 영업

을 한다는 것이 사우나와 다르다.하지만 이런 휴게텔이 있는 가운데 ‘남성

전용’이라는 간판을 내건 휴게텔인 경우 캡슐 대신에 칸막이가 있는 방에서

안마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제주인 경우 9～10만원의

비용으로 성매매가 가능하다.

전화방과 성인PC방은 시간당 7천원의 비용을 주고 이용할 수 있는 있으며

방마다 접이형 침대,전화,PC가 있고 직접 여성과 전화를 하거나 메일을

주고 받는 형태로 영업이 이루어진다.이미지클럽은 일본의 ‘이메쿠라’가 국내

로 들어온 것이이다.각 룸마다 지하철,도서관,집 등등의 테마를 정하여 그

72)2007년도 통계자료는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전게서,46～56면에서

인용하고,2008년도 통계자료는 관할 지구대 현황자료를 통해 파악하였다.

73)soapland는 증기목욕을 하는 곳을 말하며 과거 ‘터키탕’이라고 불렸던 영업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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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에 맞게 꾸미고 여성들이 성구매남의 요구에 맞는 옷 즉 교복,제복 등

을 입고 들어가 성매매를 하는 곳이다.하지만,제주지역인 경우 이미지클럽

이라는 간판만 걸었을 뿐이지 마사지 업소와 비슷한 형태로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비용은 15～17만원선이다.

인형체험방은 단백질 인형 또는 리얼돌이라고 불리우는 사람과 매우 유사

하게 생긴 여성 밀랍인형을 각 방에 두고 PC를 통해 포르노를 보면서 인형

을 이용해 자위행위를 하게 하는 곳으로 시간당 2만원의 비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성매매관련 업종들이

다양화 되고 있으며 각종 규제법들을 피하기 위해 더욱 교묘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또한 제주시와 서귀포시 그리고 경찰에서 통계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 성인용 물품을 파는 ‘성인숍’에 대한 현황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제주시 연동지역 중심으로 ‘성인숍’이 성업하고 있는 것도 성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생활에 보편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③ 요정 영업의 변화추이 분석

앞서 우리나라의 성매매와 관련한 법제와 정책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는

1970～80년대 산업화시대에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외국인을 상대로 한 소위

‘기생관광’활성화에 주력하여 외화벌이 수단으로 성산업을 발전시켰다.물론

제주지역도 예외는 아니다.제주지역에서 성매매특별법 시행이전과 이후의 요정

영업이 변화추이를 정리하면 〈표13〉과 같다.

〈표13〉제주시 연동지역 요정 영업현황 변동추이(기준 :2008.8.31)74)

구 분
2004년 9월
이전

2004년 11월 2005년 9월 2008년 8월

제 주 시

연동지역

업 소 수 5 0 4 0

종사자수 1,028명 ? 276명 0

74)제주지방경찰청 정보과 미발간 자료와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성매매 방지법 시행 이후 제주지역 성매매업소 실태조사 및 대안 마련 세미나』 자료를

재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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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시행 이전에 제주시 연동지역에는 ‘삼경’,‘한국관’등 5개

요정 업소에서 1,000여명 넘는 여성들이 일본인 관광객 상대로 속칭 ‘기생관광업’에

종사 하였으나 「성매매특별법」 시행과 더불어 영업주들이 6개월 정도 영업을 하지

않은 관계로 생계가 막막해진 요정에서 일하던 여성들은 일본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그 결과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수는 급감하였으며 현재 제주지역

에는 요정영업을 하는 곳은 없으며 영업을 하더라도 ‘가라오케’로 간판을 바꾸거나

업종변경을 통해 다른 형태의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또한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성매매 알선도 과거에는 여행사가 중계료와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여행가이드를 상대로 강요하는 등 적극적이었으나 현재는 여행사 자체가 「성

매매특별법」상의 처벌을 의식하여 수동적이며 손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응하고

있는 등 변화되었다.75)

④ 성매매가능업소 종사자 변화추이 분석

「식품위생법」제 26조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 34조,「위생분야 종사

등의 건강 진단규칙」제3조에 의거하여 다방 종사자와 유흥업소 접객원 그리고 안마

시술소 등에서 종사하는 자는 1주일에서 혹은 6개월에 한번 성병에 관한 건강검진을

받아야한다.76)보건소에서 성병진단과 관련하여 유흥접객원 등 성매매가능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건증을 발급하고 있다.따라서 다방과 유흥업소 접객원

등을 상대로 발급하고 있는 보건증은 성매매가능업소 종사자를 추정하는데 좋은

자료이다.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발급하고 있는 보건증 현황을 살펴보면 〈표14〉와

같다.

75)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전게서,p.100.;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성매매를 한 외국인에 대한 단속건수는 없다(제주지방경찰청 2008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요구자료,17면)

76)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식품위생법 제26조

제①항);건강진단 대상자는 위생분야 종사 등의 건강 진단규칙에 따른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4조);다방 종사자는 매독,HIV 등 성병검사 6개월에 1회,유흥업소 접객원과 안마시술소

접객원인 경우 매독과 그밖에 성병은 3개월에 1회,HIV는 6개월에 1회 성병검사를 받아야

한다(위생분야 종사 등의 건강 진단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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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제주지역의 보건증 발급현황(기준 :2008.8.31)

구분
유흥주점 다 방

’04년 ’05년 ’06 ’07년 ’04년 ’05년 ’06년 ’07년

제 주 시 2,147 1,623 1,765 1,892 184 158 106 84

서귀포시 962 868 868 901 542 543 396 371

합 계 3,109 2,491 2,633 2,793 726 701 502 455

자료 :제주시보건소와 서귀포시보건소 통계자료를 참고 정리

보건소의 보건증 발급건수에서도 알수 있듯이 유흥주점 종사자에 대한 보건증

발급건수는 매년증가 하는 추세이다.이는 단란주점,다방 등 여타 성매매 가능업소

수는 감소추세인 반면 유흥주점의 수는 증가하는 통계자료와 일치하는 통계자료이다.

⑤ 성매매가능업소 종사자의 선불금 변화추이 분석

성매매가능업소 종사자들은 영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주로부터 급료의

일부로서 선불금을 받게 되는데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매매가능업소

종사자들에게는 불법적인 성매매 강요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77)선불금이 인적

지배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성매매가능업소 종사자들이 영업주들로부터

미리 받는 선불금 액수의 변화는 이들이 근무환경이나 성매매로부터 탈출할 수 있

는 갱생의 잣대로 사용할 수 있어 중요하다고 보여진다.따라서,개인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업종별로 통상적인 액수가 정해지고 있다.2004년도와 비교하여 선불금

액수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표15〉과 같다.

〈표15〉업종별 선불금 액수의 변화추이(기준 :2008.8.31)78)

구 분 다 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마사지클럽

2004년 100～200만원 300～500만원 1,000～1,500만원 -

2008년 200～300만원 500～1,000만원 1,000～2,000만원 1,000～1,500만원

77)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전게서,129면.

78)제주지방경찰청 정보과 미발간 자료와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성매매 방지법 시행 이후 제주지역 성매매업소 실태조사 및 대안 마련 세미나』 자료,

그리고 일부는 제주지방경찰청 관련부서의 협조를 얻어 확인후 재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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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해보면,「성매매특별법」시행전보다 선불금 액수가 많아지거나 일부

업종인 경우는 선불금이 없는 일당제로 일하는 경우도 있었다.채무변제 능력이

떨어지는 성매매가능업소 종사자들에게 일정기간 반드시 일해야 하는 여건을 조성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또한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려고 해도 불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삶의 덫’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통계자료를 가지고 2004년 대비 2008년 제주지역

성매매 특징을 살펴보았다.이를 요약하면,첫째 식품위생법상 등록된 다방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유흥주점은 「성매매특별법」 시행전후로 감소하다가

2005년부터 증가세로 반전되어 2008년도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이는

유흥주점 출입자들이 유흥업소 종사자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성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는 또한 증가했다고 보여진다.둘째,성매매와 관련하여

휴게텔,이미지 클럽 등 신․변종업종이 많이 생겨났을 뿐만아니라 유흥주점

보다도 쉽게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성구매가 가능해 졌다.특히 이미지 클럽,

마사지 클럽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보건위생법」상 처벌과 통제가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성매매 산업은 주택가 주변 등 생활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넷째,

신․변종 성매매업종이 생겨났지만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접객원과 안마시

술소 접객원 등 극히 일부만 성병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성병 확산을 막는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등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보여진다.다섯째,성매매가능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선불금 액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이는 다른 직업을 가지려는

성매매여성들에게 삶의 희망을 겪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또한 업주의

성매매 강요행위에 대해 점점더 대항할 수 없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근무환경은 더욱 열악해지는 것으로 추측이 된다.마지막으로,일본인을 상대로한

요정산업 일명 ‘기생관광’몰락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2)경찰의 통계자료를 통한 성매매 범죄의 실태 분석

사실상 성매매 단속업무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곳은 경찰이다.

성매매 단속과 관련한 경찰의 통계자료를 분석하는 것도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성매매의 변화추이를 분석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우선 경찰청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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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특별법」 시행이후 14회에 테마별 단속을 추진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표16〉와

같으며 성매매사건 처리의 절차는 〈그림2〉와 같다.

〈표16〉경찰청 테마단속 추진실적

시 기 테마단속 입건수

’04.9.23～10.31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따른 특별단속 1,664명

’05.1.2.～2.28 청소년(인터넷)성매매 집중단속 734명

’05.7.1～10.31 청소년,장애인,도서지역 등 성매매 및 인권유린업소 단속 10,300명

’05.12.1～’06.2.28동계방학 중 청소년(인테넷 성매매 등 단속 2,405명

’06.3.1～4.30 노래연습장 등 성매매 의심업소 특별단속 1,539명

’06.4.1～4.30 변태 마사지업소 특별단속 1,600명

’06.6.1～7.31. 성매매 및 인권유린업소 1차 특별단속 14,688명

’06.8.1～8.31 하계방학 중 청소년(인터넷)성매매 등 집중단속 1,796명

’06.9.1～11.30 성매매 및 인권유린업소 2차 특별단속 19,017명

’06.12.1～’07.2.29.동계방학 중 청소년(인테넷)성매매 등 집중단속 4,734명

’06.10.1～07.6.30노래연습장 접대부 고용행위 및 성매매알선행위 집중단속 9,026명

’07.7.16～8.24 하계방학 중 청소년(인터넷)성매매 등 집중단속 8,240명

’07.7.16～10.24.성매매 및 인권유린업소 등 집중단속 13,216명

’08.9.23～10.31 신․변종 성매매 집중단속 29,825명

자료 :이금형 “성매매특별법 시행후 성과 및 향후 치안대책”,『성매매특별법 시행 3주년

그 성과와 과제 자료집』,62면과 경찰청 일일업무보고(2008.11.7)참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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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성매매사건처리 흐름도

자료 :여성가족부․경찰청 『성매매없는 사회를 위하여』,삶과 꿈,2006.39면

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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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가장 최근의 신․변종 성매매를 단속한 전국현황을 살펴보면 〈표17〉와 같다.

〈표17〉전국 지방경찰청별 신․변종 성매매단속 현황(단속기간 :’08.9.23～10.31)

구 분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검거
인원

29,8253,6963,0663,2443,06821266136710,664215941723 393 6055451,319106

NGO
연계

1,474 53 229 11 125 35 10244455 14 6 65 38 7 16 151 15

피해
여성
불입건

330 89 0 3 1 34 1 2 129 5 2 5 8 2 8 20 21

자료 :경찰청 일일업무보고(2008.11.7일자)참조 정리

이를 분석해보면,휴게텔․마사지업소 등 신․변종업소에 대한 집중단속 이였

지만 업소유형이 휴게텔,안마시술소가 24,298명 81.5%,인테넷 1,954명 6.6%,유흥

주점 945명 3.2%를 차지하는 등 성매매를 하는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이는 제주

지역에도 비슷한 추세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성매매 가능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가 성매매 여성을 직접

고용하는 것보다 ‘보도방’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들을 시간당 2～3만원선에서

파트타임 형식으로 고용하여 성매매 구매자와의 알선에 따른 처벌을 피해 나가고

있는 점과 ‘보도방’운영에 조직폭력 조직이 개입한다는 것이다.79)또한 인터넷을

활용한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인터넷을 활용한 성매매는 여성

청소년들이 성판매자로 나설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80)이는

〈표18〉에서도 알수 있듯이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제주지방경찰청에서

79)조직폭력 조직 “○○파”가 보도방 업주에게 자신의 밑에서 일하지 않으면 보도방을 운영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협박,금품갈취 및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검거되었다.(경찰청 일일업무보고 08.11.7)

80)인터넷 성매매는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되는데 협의의 인터넷 성매매란 인터

넷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현실공간’에서의 성구매 및 성판매 행위를 말하며 광의의 인터넷

성매매란 협의의 인터넷 성매매 개념에 직․간접적으로 성매매를 조장하는 인터넷 상의 제

반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성매매는 더욱 엷고 더욱 넓고

은밀하게 확산되고 있는데 그 주범은 인터넷이다.(사단법인 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인테넷상의 성매매 알선 및 광고행위 차단을 위한 포럼 자료집”,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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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한 성매매 와 관련한 적용 법조 현황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표18〉성매매 관련 적용법조 현황(기준 :2008.8.31)

연도별 검거건수
윤락행위 등

방지법
성매매특별법

청소년의

성보호법

2004년 97 53 3 41

2005년 79 15 43 21

2006년 77 0 38 39

2007년 112 0 84 28

2008년 145 0 95 50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2008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요구자료”,

68면에서 인용

분석해보면,「청소년성보호법」적용을 받아 처벌받은 것은 여성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한 사건에 대해 성구매자들을 처벌한 것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81)또한,폐지된「윤락행위 등 방지법」적용시 보다도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성매매 관련 단속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는 유사성

행위도 처벌 할 수 있게 되었고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규정함에 따라 성매

매피해상담소를 통한 상담으로 인해 신고가 증가한 것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된다.82)

우선,제주지방경찰청에서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표19〉와 같으며,이를 성별․연령별 현황로 분석하면 〈표20〉와 같다.그리고,

직업별로 구분하면 〈표21〉과 같으며,성매매 재범자 현황은 〈표22〉과 같다.

81)인터넷 성매매는 성매매의 경로로서 매우 우월적인 지위로 옮겨가고 있음이 분명하다.특히,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 명백한데 청소년의 성매매중 88%가 인터

넷을 통해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청소년인권위원회,“2007년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

공개자료 분석 자료집”16면)

82)성매매 피해상담건수는 2004년도 97건,2005년도 1,255건,2006년도 1,238건 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전게서,1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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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9〉성매매 단속 및 조치 현황(기준 :2008.8.31)

연도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치

구속 불구속

2005년 84 79 220 10 210

2006년 74 77 337 4 333

2007년 128 112 426 0 426

2008년 127 145 474 1 473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2008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요구자료”,

588면에서 인용

〈표20〉성매매사범 성별․연령별 현황(기준 :2008.8.31)

연도별

성별 연령별

계 남 여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대상

2006년 337 304 33 337 17 134 131 37 12 4 2

2007년 426 354 72 426 11 132 157 83 29 14 0

2008년 474 422 52 474 14 148 207 77 17 9 2

합 계 1,2371,080 157 1,237 42 414 495 197 58 27 4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2008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요구자료”,

589면에서 인용

〈표21〉성매매사범 직업별 현황(기준 :2008.8.31)

연도별 계 피고용자 전문직 공무원 자영업 기타

2006년 337 149 4 10 53 121

2007년 426 194 11 7 67 147

2008년 474 217 10 10 90 147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2008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요구자료”,

589면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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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성매매사범 재범현황(기준 :2008.8.31)

구분 총범죄자
재범자

전과없음
소계 동종재범 이종재범

2006년 337 125 13 112 212

2007년 426 177 29 148 249

2008년 474 194 22 172 280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2008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요구자료”,

589면에서 인용

이를 분석해보면,테마별 집중단속으로 기인한 것이지만 성매매와 관련한 단속

건수와 단속인원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특히,성매매사범중 20～

40대 연령층에서 전체 단속자중 89.4%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직업을 가지면서 어느정도 경제적 여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83)

또한,성매매와 관련하여 동종재범자는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한 여성

들이며 성구매자인 남성은 현재까지 재범자가 없는 게 특이하다.이는 한번 사법

기관에 의해 조사받고 처벌받는 과정에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개인 신상 문제가

알려지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재범에 대한 의지가 상당수 겪이는

것으로 분석된다.이런 현상은 제주지역 존스쿨 이수자중 재범자가 없는 것도 이를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성매매특별법시행 이후 제주지역 존스쿨 이수자 현황은

〈표23〉과 같다.84)

〈표23〉제주지역 존스쿨 이수자 현황(기준 :2008.8.31)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이수자중
재범현황

이수자 인원 14명 77명 117명 192명 없음

자료 :제주보호관찰소에 정보공개 청구한 통계자료에서 인용

83)성매매 업소를 단속은 사실상 카드를 사용한 성구매자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금을

사용하여 성구매를 한경우에는 인적사항 파악에 어려움 등으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84)검찰청은 성구매자 중 초범인 경우에 재범방지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처분 일명 ‘존스쿨’

교육을 이수하게 하여 성구매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존스쿨에서 John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성구매자를 일컫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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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성매매 단속과 관련하여 중추기관인 경찰의 각종 통계자료를 근거로

2004년 대비 2008년 제주지역 성매매 변화추이의 특징을 살펴보았다.이를 요약하면,

첫째,성매매 가능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가 직접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는게 아니라

‘보도방’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이를 통해 영업주는 성매매 알선에 따른 처벌을

피해나가고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또한,성업중인 ‘보도방’에 대한

법적․제도적 통제방법이 없다는 점이다.둘째,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성매매에 나서는 횟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등 통계

자료가 없을 뿐만아니라 대비책 또한 전혀 없다는 것이다.셋째,20대에서 70대까지

전 연령대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으나 20～40대 남성들이 90%정도의 비율을 점하고

있다는 점이다.또한,연령대가 20대에서 30대로 변화되는 등 경제력을 지닌 남성

들이 성매매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넷째,성매매와 관련하여 사법기관에 의해

한번이라도 조사를 받았거나 존스쿨 이수자는 재범 사례가 없다는 점이다.

(3)설문조사를 통한 실태분석

① 설문조사의 방법 및 분석방법

본 설문은 도민 남성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150명은 일반도민 상대로

2008년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100명은 성매매와 관련

하여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을 대상(이하 ‘피조사자’라고 칭한다)으로

2008년 2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하였다.일반도민 150명은 연구자가 지인

등을 통해 제주시 연동 중심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수거하였으며 나머지 100명은

관련 공무원의 도움으로 배포 수집하였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 수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본 설문의 분석은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단순 분포비율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② 조사자료 분석과 설명

조사자료의 분석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일반도민’과 ‘피조사자’군으로 구분하여

단순비율로 분석하고 본 연구와 가장 관련 깊은 설문에 대해서만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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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조사대상자의 일반현황은 〈표24〉와 같으며 편의상 단위는

비율(%)로 표시한다.

〈표24〉조사대상자의 일반현황85)

구 분 일반도민(150명) 피조사자(100명)

나 이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23

(15.3)

58

(38.6)

48

(32)

21

(14)
17 52 23 8

거 주 지

도내 기타 도내 기타

147

(98)

3

(2)
100 0

기혼여부

미혼 기혼 미혼 기혼

24

(16)
126 12 88

학 력

중퇴졸 고퇴졸 대퇴졸
대학원
이상

중퇴졸 고퇴졸 대퇴졸
대학원
이상

-
14

(9.3)

124

(82.6)

12

(8)
- 6 87 7

직 업

회
사
원

자
영
업

서비
스업

공
무
원

농

업

기

타

회
사
원

자
영
업

서비
스업

공
무
원

농

업

기

타

54

(36)

24

(16)

31

(20.6)

13

(8.7)

12

(8)

16

(10.7)
43 11 16 8 7 15

조사대상자의 일반현황중에서 의미있는 자료는 사실상 ‘피조사자군’에 대한

현황자료가 의미가 있다.‘피조사자군’의 거주지는 전부 제주지역을 나타났다.물론,

거주지가 제주이외의 지역의 경우 관할이전 등을 통해 그 지역 경찰관서에서 조사를

받지만 사실상 제주지역의 성구매자들 90%이상 제주지역 남성들로 보여진다.이는

성매매 완화가 제주지역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하는 집단에 대한 반박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또한,대부분 기혼남성들이 성매매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그리고,대졸이상의 고학력자군이 성매매가능 위험군이라고 보여진다.

85)표 내용중 ( )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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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들에 대한 설문분석 결과 :설문조사의 주요변수들에 대하여 분석하면

〈표25〉과 같다.

〈표25〉주요변수에 대한 분석86)

구 분 일반도민(150명) 피조사자(100명)

성매매

경험횟수

없다 1회 3～5회 6～10회
10회
초과

없다 1회 3～5회 6～10회
10회초
과

42

(28)

16

(10.7)

74

(49.3)

15

(10)

3

(2)
- 1 15 64 20

성매매

가능여부

전혀
없다

없다 있다
적극
있다.

전혀
없다

없다 있다
적극
있다

18

(12)

24

(16)

106

(70.6)

2

(1.4)
100 - - -

성매매한

업소형태

유흥
주점

단란
주점

숙
박
업

이
용
원

마사
지업
소

기
타

유흥
주점

단란
주점

숙
박
업

이
용
원

마사
지업
소

기
타

27

(14.3)

9

(4.7)

16

(8.4)

19

(10)

76

(40)

43

(22.6)

21

(11.3)

2

(1.1)

4

(2.2)

26

(14)

82

(44.1)

51

(27.3)

성매매

동 기

음주 욕구 접대 권유 알선
기

타
음주 욕구 접대 권유 알선 기타

36
(33.4)

7
(6.7)

16
(14.9)

21
(19)

19
(17.7)

9
(8.3)

46 23 6 7 13 5

특별법

인지정도

매우잘
알고
있다

잘알고
있다

알고
있다

모른다
전혀
모른
다

매우잘
알고
있다

잘알고
있다

알고
있다

모른다 전혀
모른다

-
3

(2)

143

(95.3)

4

(2.7)
- - 4 95 1 -

과거

성교육

경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27

(84.7)

23

(15.3)
73 17

우리사회

성매매

정도

매우
보편적 보편적

보편적이지
않다

매우
보편적 보편적

보편적이지
않다

11

(7.3)

120

(80)

19

(12.7)
44 56 -

성매매

근절

정책

지속적
단속

예방교육
근절
불가능

기타
지속적
단속

예방교육
근절
불가능

기타

54

(36)

38

(25.4)

27

(18)

31

(20.6)
78 4 16 2

86)표 내용중 ( )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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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성매매 경험회수 질문을 살펴보면 ‘피조사자군’의 경우 성구매 횟수가

‘일반도민군’보다도 높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특히 10회이상 구매자가 ‘일반도민군’

보다 18%높게 나온게 주목할 만하다.이는 한번 성구매에 나서면 성구매 중독

증세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87)또한 ‘일반도민군’에서도 72%가 성매매

경험을 갖고 있어 성매매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성매매 가능여부 질문을

살펴보면,‘피조사자군’에서 다시는 성구매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응답하여 수사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으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물론 제주보호관찰소에서 실

시하는 존스쿨 교육 이수자들이 현재까지 재범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해주는 자료이다.성매매한 업소의 형태를 묻는 질문에는 앞서 살펴보았

듯이 마사지업소나 이미지클럽 등 신․변종업소가 ‘피조사자군’에서 71.5%,‘일반

도민군’에서 62.6% 비율을 차지해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과거 전통적 성매매가

능업소에서 신․변종업종으로 이동한 게 뚜렷하다.성매매 동기에 대한 질문은

‘일반도민군’은 24%,‘피조사자군’은 46%를 나타내고 있어 음주로 인하여 충동적

우발적으로 성매매하는 경우가 전국통계와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88)「성매매

특별법」인지정도는 조사대상 양군 ‘잘알고 있거나 알고있다’고 98%답하였다.이

는 뉴스나 신문 보도 등을 통해 인지한 것으로 보이나 「성매매특별법」 시행으

로 성매매와 관련하여 처벌된다는 것을 알면서 성매매구매 행위를 한 것은 정책적

으로 홍보가 부족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과거 성교육경험 정도를 알아보는

질문에는 ‘일반도민군’은 85%,‘피조사자군’은 73%를 나타내어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우리사회의 성매매

정도 질문에는 ‘일반도민군’은 ‘매우 보편적이거나 보편적 이다’87%,‘피조사자

군’은 모두 ‘매우 보편적이거나 보편적이다’라고 답변해 ‘피조사자군’이 성매매

에 대해 관대한 시각을 갖는 것으로 보여지며 경찰 조사에 따른 불공평성을 표

출한 것으로 판단된다.성매매 근절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교육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특이한 점은 근절이 불가능 하다고 답변한 비율

도 ‘일반도민군’에서는 18%,‘피조사자군’은 16%로 나타나 성매매가 사회의 필요

악이거나 보편화됨을 보여준다.하지만 ‘피조사자군’이 ‘일반도민군’보다 근절불가

87)한국여성정책연구원,『성매매 실태와 향후 정책방향 모색 포럼 자료집』,2008.51면.

88)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성매매동기를 묻는 질문에 음주라고 54.4%가

답하였다.I2008.9.28.KBS뉴스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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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2% 낮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지금까지 설문조사를 통한 제주지역 성매매 변화추이의 특징을 살펴보았다.이를

요약하면 첫째,「성매매특별법」 시행이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나라에서 성매매의 보

편화 현상은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범죄로 인식되지 않는 것은 여전하다.

둘째,성매매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성구매자의 경우 성구매 의지가

반감되거나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성매매방지를 위한 개선방향 제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셋째,신․변종업소로 성구매가 이동하는 게 뚜렷한

만큼 이들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되도록 제도적,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여진다.마지막으로 음주로 인한 충동 성구매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우리사회의 음주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관련 판례의 태도

과거 법원은 성매수자가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는 화대를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법률상 보호받을 수 없는 경제적 이익으로 기망의 방법으로 그 지급을 면하였고

하여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입장이였다.89)그러나 앞서 3장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포주 화대 횡령사건’을 통해 판례를 변경한 이후 뚜렷하게 사회적 약자인

성매매여성 입장에서 판결하기 시작했다.

법원은 「성매매특별법」 국회통과 이후 ‘쉬파리골목 사건’등 성매매와 관련된

민사소송 사건에 있어서 「민법」제103조와 제746조를 들어 성매매여성과 포주

간에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맺어진 채권계약은

무효라고 적극적으로 판시하고 있다.90)더나아가 법원은 금융기관이 유흥업소의

89)서울고법 1983.2.24.선고 82노3510

90)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를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에 있는 윤락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부당

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

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가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4.9.3.선고 2004다2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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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종업원에게 한 대출행위가 유흥업소의 업주가 여종업원에게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기 위한 선불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대출해준 경우 그 대출금채권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무효라가 판시하는 등 사회적 약자인 성매매여성을 보호하는

측면이 한층 강화하고 있다.91)

성매매와 관련한 법원의 판례 태도에 주목할 만한 점은 1990년대에는 성매매

여성과 포주 그리고 성구매자 관계에 있어서 화대와 관련한 횡령과 사기 등 형사와

관련한 사건이 주를 이루다가 ‘쉬파리골목 사건’과 「성매매특별법」 제정이후

선불금과 관련한 대여금․양수금 등 민사사건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이다.이는

「성매매특별법」 제정과정을 거치면서 언론 보도로 인해 사회적 관심을 끌면서

성매매여성들이 「민법」과 「형법」 등 관련 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거나 주위의

도움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법률구제에 나섰다는 점은 긍정적인 면이다.

91)영리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에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금융기관이

유흥업소의 여종업원에게 한 대출행위가 유흥업소의 업주가 여종업원에게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알선․강요하기 위한 선불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에 협력한 것으로 그

대출금채권이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무효이다.(울산

지법 2006.4.7.선고 2004가단41469);윤락업주가 아닌 사채업자가 윤락녀에게 선불금을 대여

한 행위가 비록 윤락녀를 직접 고용하여 윤락행위를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는 행위는

아니나 윤락업주의 그와 같은 행위에 협력하는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구지법 2005.6.22.선고 2004가단39686);금융기관이 유흥업소 업주 등의 연대보증

아래 유흥업소 여종원에게 대출을 해 준 사안에서 그 대출약정은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0조,제4조 제3호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이에 대한 연대보증약정 역시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에 따라 무효이다.윤락행위의 알선 사실 등을 잘 알면서 대출을 한 금융기관의 불법성이

위 대출의 실제 수익자인 유흥업소 업주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작다고 볼수 없어 금융기관이

업주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울산지법 2008.4.25.선고 2007가단33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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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章 外國의 性賣買 防止 法制度와 그 示唆點

성매매 방지에 있어서 형사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형사처벌 방법이외에 다양한

교육․예방 프로그램 검토되어야 한다.이번 장에서는 성매매 방지를 위해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주요국의 제도를 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第1節 外國의 性賣買 防止 對策

1.대 만

1)정책의 개괄

공창제를 실시하고 있던 대만은 1994년까지만 해도 아시아 지역에서 섹스

산업,섹스광광지의 대명사로 불리던 곳이었다.그러나 최근 성매매 산업 억제정책을

관철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대만의 성매매 근절정책은 천수

이피엔(陳水扁)이 대만의장으로 취임한 1994년도부터 대대적인 퇴폐업소 단속을

벌이기 시작했다.퇴폐 영업소의 철폐는 공창제 폐지의 준비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퇴폐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은 시민들에게 환영을 받았으며 그 여파를 이용하여

1997년 공창제 폐지시행을 선포하였다.이 정책은 대만 경찰국이 주도하였으며,

공창폐지 이후에는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이루고 있다.공창의 의료보건에 관한

부분은 위생국에서 담당하며 전업의 훈련은 사회국과 노동국에서 담당하였다.공

창폐지 이후에,경찰국은 홍등가의 방범 및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 영업을 감독하

고,사회국의 사회복지사는 특수교육을 통해 공창 관련자의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노동국은 창업 대출금과 장려금을 보조하고 있다.92)

2)주요사업 내용

대만의 성매매 방지 정책은 수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정책진행과정을 단계

92)박서영 등 5인 공저,전게서,2007,306～310면을 요약정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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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제1단계는 경찰과 관계공무원의 유착고리를 끊을 수 있

는 조치로 방지대책을 펼칠 수 있는 토대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먼저,경찰과 시

공무원들에게 책임지역을 할당한 뒤 관내에 있는 불법 퇴폐,유흥업소를 찾아내어

보고하도록 하였다.그리고,경찰,시공무원,세무서,소방서 등 공공기관을 동원해

서 퇴폐영업을 할 가능성이 있는 업소의 명단을 파악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누락한 사실이 발견되면 상급자와 연계하여 문책하는 등 현황파악을 철저하게 하

였다.2단계는 퇴폐업소에 대해 1개월간의 폐업 등 유예기간을 준 뒤 적발된 업소

에 대해서 단전단수 조치를 하였다.3단계는 사창과 공창에 대해 단전단수 등 전

면적 제재조치를 취하였으며 성매매행위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대대적으로 지급하였다.93)

한편,단속과 폐쇄 조치와 병행하여 ‘레인보우 정책’을 함께 추진하였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성매매 여성들에게 컴퓨터 학습,의학상식 등 전업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였다.둘째,평생 무료로 사용가능한 건강보험카드를

발급해주었다.셋째,1년 동안의 생활보조비를 생매매 여성들에게 제공하였다.94)

또한,가족에게 양로원 및 탁아소 제공 등의 혜택을 주었다.넷째,직업제공과 직업

훈련 등 취업 및 창업 지원을 하였다.마지막으로 법률 상담 및 직업 상담을 제공

하였다.

3)성매매방지 대책의 특성

특성을 살펴보면,첫째 철저한 사전 통계 및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맞는 단계적 접근을 취했다.둘째,대만이 포주와 업주,시민단체들과 관계 인사들

의 대거 항의에도 불구하고 공창 및 퇴폐업소 철폐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

었던 것은 그 만큼 성매매업과 관련된 모든 문제의 근원을 근절하겠다는 실행의지

가 강했기 때문으로 이다.이는 정치세력이 바뀐 뒤에도 강력한 단속은 변함이 없

었다는 점이 독특하다.셋째,경찰과 공무원 그리고 업주 혹은 포주와의 유착관계

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였다.셋째,업주처벌과 더불어 단전단수 조치는 매우 효

93)1997년 이후 대만에서 공창제가 폐지되면서 영업허가가 취소된 영업소의 공창은 다른 공창 영

업소로 이직 할 수 없으며 공창허가증 조차 반납해야 했다.(정현미 4인 공저,전게서,32면.)

94)성매매 여성에게 생활보조금으로 매달 대만 돈 38,750元(한화 1,317,500원)과 직업장려금으로

매달 15,000元 (한국 510,000원)이 지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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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으로 작용했다.넷째,성매매 여성들에게 전업 기회을 대대적으로 주었다.

물론,정책 실행이후 퇴폐업소들이 현격히 줄어든 것은 분명하지만 설사 성매매

조직이 지하로 숨어들거나 대만 외곽의 위성도시로 옮겨가는 부작용도 있다고

치더라도 대만이 취한 정책들은 「성매매특별법」을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없다.

2.미국 샌프란시스코

미국은 네바다주의 몇 개 지역을 제외하곤 생매매를 금지하고 있다.캘리포니아

에서는 16세 미만인 자로부터 성을 구입한 경우에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나이 차이가 4세 이상인 12～16세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행위는 의제강간

으로 간주하는 등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를 두고 있다.95)또한 성매매

를 할 목적으로 판매자의 집을 방문하거나 거래를 흥정하는 것도 불법으로 간주된

다.96)특히,샌프란시스코의 사례는 성매매 방지를 위해 성판매자의 처벌에 중심을

두었던 기존의 접근 체계를 변화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

다.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입된 “성구매자 재범 방지 교육(JohnSchool)"을 통

하여 성구매자의 재범율이 낮아지는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고되고 있다.존 스쿨의

성과가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미국내 28개 관할구,유럽,캐나다에서 이 프로그램

을 도입하거나 도입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여기서는 경찰,검

찰 및 민간단체에 의한 합병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성매매 초범자에 대한 프로그

램(FOPP:The Sanfrancisco DistrictAttorney's FirstOffenderProstitution

Program)“를 중심으로 성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대안적 사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한다.

95)이명숙,『성매매 청소년 보호대책 심포지엄 자료집』,서울특별시,2001,58면.

96)몇몇 지역에서는 성매매를 위해 차량을 사용하게 되면 차량을 압수하며,지방신문에 이름을 공

개하기도 한다.미네소타의 세인트 폴 경찰국은 매주 금요일마다 성매매 관련 범죄자에 대해

사진,이름,차량번호,거주지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또한,미국의 경찰은 성매매 단속을

위해 함정수사를 할 수 있으며,거리 성매매뿐 아니라,마사지실 등 퇴폐업소에도 확대 실시하고

있다.(세인트 폴 경찰 홈페이지 http://www.stpaul.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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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책의 개괄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의 “성매매 초범자에 대한 프로그램”인 FOPP는 경찰,

검찰,민간단체 (SAGE)의 합병체로서 1995년 창설되었다.FOPP의 주요목적은 성

판매 여성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들을 교육시킴으로써 성매매 문제 해

결의 중심을 변화시키고,여성들과 청소년들이 치료 서비스와 동료집단 조언 프로

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2)주요사업 내용

경찰당국,지방검찰국,공중보건당국,피해자 증인 보조 프로그램,보안관 당국,

보호관찰부,청소년 관련 부서,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서비스 제공자들과 이를 지

지하는 지역주민들이 협력체제를 형성하여 조정의회 구성원으로 활동한다.경찰은

단속에 대한 책임을 맡고,한달에 한번씩 성매매 관련법을 위반한 초범자를 대상으

로 존 스쿨을 운영하다.검찰은 성매매자들에 대한 기소여부와 수강명령 결정을,

민간단체인 세이지는 성구매 남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성판매매자를

위한 서비스를 담당한다.이를 정리하면 〈그림3〉과 같다.

〈그림3〉미국 샌프란시스코의 FOPP운영체계

자료 :원미혜 등 4인 공저,“성매매 방지를 위하 국외 대안사례 연구”여성부,50면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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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프로그램의 수강기간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성판매자들은 보통 40～

140시간 정도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해야 한다.97)세이지 프로그램

은 하루 평균 한 시간 반 정도 이루어지며 보통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민간단체의

운영비는 존 스쿨에서 수집된 벌금으로 보조를 받아 운영된다.

경찰의 단속을 살펴보면,성판매자에 대한 단속보다는 구매자에 대한 단속이 두

드러지는데,성판매자로 위장한 여경은 성을 사려고 접근하는 남성이 성매매를 위해

구체적인 흥정을 하면 그 자리에서 체포하게 되며,이러한 함정수사(Undercover

operations)는 거리 성매매뿐 아니라 마사지 업소 등에서도 이루어진다.

3)성매매방지대책의 특성

특성을 살펴보면,첫째,FOPP는 법 집행자,공중보건종사자,민간단체들이 합병

하여 남성고객의 체포,교육,예방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성판매 여성과 마찬

가지로 남성고객들에 대하여도 조기 개입을 함으로써 성판매 여성과 남성고객의

법률 위반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환시켰다는 점이다.둘째,많은

성구매자들이 습관적으로 성을 산다는 사실을 주목해 초범자를 대상으로 한 조기

개입 등으로 존스쿨을 운영함으로써 성매매를 한 여성들을 기소하는게 아니라

남성 고객들을 교육시키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둠으로써 성매매 문제해결의 중심을

변화시켰다.즉 성구매 초범자들을 대상으로 성판매 여성이 직접 성매매체제의

진실과 여성들의 삶,폭력,학대 그리고 마약중독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의 현실과

인간의 성을 산다는 행위가 해악이라는 사실을 가르침으로써 재범율을 극소화시켰

다는 점이다.셋째,FOPP를 활용하여 성판매자에게 법적 처벌이 아닌 장기적이고,

치료 중심적 대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이다.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특성중에

하나가 성매매 방지를 위한 여러측면의 노력들이 통합적인 연계체계에서 이루어지는

점이다.이는 「성매매특별법」시행이후 경찰,검찰,민간단체,행정기관 등 모든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통합지원행정계가 미흡한 우리나라에서는 반성과 함께 새로운

서비스 모델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3.캐나다

97)토요일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직업에 구애받지 않고,그들의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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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책의 개괄

캐나다에서는 성매매 자체를 금지하지 않지만,각시의 자격증법(municipal

licensinglaws)에 성판매 행위를 구제하는 등 실제로 성매매 행위를 다양한 방법

으로 통제하고 있어 거의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다.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는 성매매와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

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령을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행정기관 관련부서인 ‘청

소년 복지과’에서는 성매매와 연루된 청소년을 72시간까지 보호하면서 응급조치를

취하고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판단하며,청소년은 물론 해당 가족에게도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특히,미성년자가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요한 사람,그

이익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최소 10년에서 최고 14년의 징역에 처하는 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98)

2)주요사업 내용

캐나다는 성구매자들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운영하는 특별수사대의 고객창피주

기 캠페인과 지역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존 스쿨이 있는데 이를 구

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성매매 특별 수사대는 성구매자들의 익명성을 제거함으로써 성 구매자들을 외

부에 노출시키고 이들을 검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0년대 이후 캐나다의 밴쿠버

에서 시작되었는데 경찰,언론사,지역 시민단체 등의 협력하여 성 구매자를 감소

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결성되었다.특별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은 일명 ‘성구매

남성 창피주기 캠페인(JohnShamingCampaign)을 시행하고 있다.99)또한,토론토

등 일부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성매매 순찰대‘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신문에 성구매자의 이름을 공개하고 있다.

캐나다도 기존의 성매매 방지를 위한 조치들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반성과

성매매 방지를 위해서는 수요자측면에서 개입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논의를

98)원미혜 등 3인공저,『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한국여성개발원,2000,280～301면.

99)특별 수사대의 순찰대는 성매매 거리에서 남성 고객과 자동차의 사진을 찍고,차종과 차량

번호를 기록한 후 자동차의 주소지로 사진과 펴지를 발송하는데 편지에는 ‘당신의 행동이 이웃과

상대 여성에게 얼마나 해가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원미혜 등 4인 공저,전게서,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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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경찰,정부와 지역단체,지역주민 등의 참여하여 만들어졌는데 존스쿨은 범

죄자 처벌 진입단계에서 개입하여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비용은 성구매자들

로부터 납부된 집행요금에서 충당한다.100)캐나다의 존 스쿨 참여절차를 정리하면

〈그림4〉와 같다.

〈그림4〉캐나다의 존스쿨 참여 절차

자료 :원미혜 등 4인 공저,“성매매 방지를 위하 국외 대안사례 연구”여성부,p,59에서 인용

존스쿨의 프로그램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약25～40명을 대상으로 경찰청

에서 한달에 한번 진행되며,프로그램시간은 대략 8시간 정도로 토론과 그룹 활동,

강의 등으로 구성된다.강사는 변호사,경찰,의사,지역주민,성매매 경험이 있는 여

100)존스쿨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 지불에 있어 행정적 세부사항과 비용은 다양하데 지불능력에

따라 200～400달러 사이의 비용을 지불한다.(원미혜 등 4인공저,전게서,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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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존스쿨을 거쳐간 남성 등으로 구성되며,성매매 관련법,법 집행의 과정,범죄의

결과,청소년 성매매 유입 실태,성병의 위험성,안전한 성관계 등에 대한 교육 및 성

매매 방지 전략에 관한 토론 시간을 갖는다.

3)성매매방지대책의 특성

지역사회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성매매 특별수사대를 운영하는 등 협력체계

구축과 성매매 예방 캠페인을 위해 지역 언론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

고 있다.특히 성매매 협의 차량에 대한 사진 촬영 즉 ‘성구매 남성 창피주기 캠페

인(JohnShaming Campaign)은 성매매 범죄자의 체포가 목적이 아니라 ‘혐의’가

있는 남성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예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신상공개에 따라 본인 뿐만아니라 가족에게도 고통을 주는 부작용도 일부 발생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성구매 행위의 익명적 요소를 제거하고 상습적으로 성을

사던 범죄율을 낮추게 하는 재범 방지 및 예방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인권문제 등 논란은 있겠지만 중독 성향을 보이는 성

구매자들에게는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4.스웨덴

1)정책의 개괄

스웨덴은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로 인식하여 성판매 여성을 남성의

욕구와 사회구조적인 폭력에 대한 피해자로 접근하여 1999년 ‘성적 서비스 구매금

지에 관한 법(theProhibitiononthePurchaseofSexualServices)’을 제정하여 성을

사는 행위와 성을 사려고 시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성을 파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지만 성판매자의 연령이 18세 이하일 경우는 불법인 점이 특이하다.101)

2)주요사업 내용

여성문제와 관련하여 국립센터(NationalCentre)가 총괄 운영하는데 성매매 방지

와 관련되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국립센터의 목적은 여성문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법

101)이은애․김재광,전게논문,54～61면을 요약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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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성매매 방지와 관련한 업무들을 조정하고 후원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한다.국립센터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부,건강센터,지방경찰,민간단체 등

이 연계된 성매매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주목할만한 점은 성판매 여성들의 광고,

성접촉을 위한 잡지,신문들에서 기입된 주소를 추적하여 개별 접촉을 하는 등 현장

지원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또한,성매매 여성들이 그만 두든지,지속하든지

상관없이 주거지원,직업알선 서비스,상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고면서 이런 서비

스 제공을 통해 성매매로부터 빠져나온 여성들의 경험을 홍보에 활성하고 있다는 점

이다.게다가 이런 서비스 제공을 받는 여성들은 스웨덴 여성 뿐만아니라 국외 여성

들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스웨덴은 말모 성매매 프로젝트(MalmoProstitutionProject)로 유명하다.이 프

로젝트는 1977년～1983년에 시행되었는데 “다른 대안이 제공된다면 여성들은 성매매

에서 떠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서 시작되었다.성매매여성들에게 핌프(Pimp)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도움,경제적 도움,주거지원,직업알선 서비스 상담,의료서비스 등

을 제공하여 성매매여성이 성매매를 그만두든지,지속하든지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그 결과 1981년까지 72.5%가 성매매를 그만 두었다.

3)성매매방지대책의 특성

스웨덴은 성매매 문제를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성판매 여성을 범법자

가 아닌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성구매자에 대해서는 범법자로

처벌하고 있다는 점이다.스웨덴의 ‘성적 서비스 구매금지에 관한 법’은 역사적으로

성매매와 관련한 이슈들이 성매매자 즉 여성에 대한 비난과 통제에 초점이 맞추어

져 왔었다면,성매매와 관련하여 최초로 성구매자 즉 남성에게 시선을 돌렸다는데

의의가 있다.

第2節 外國의 性賣買 防止對策의 示唆點

앞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각 나라의 성공한 사례를 보면 성매매 방지를

위해 경찰․검찰․행정기관․시민단체가 합심하여 범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은 경찰대로 행정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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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대로 시민사회단체는 그들 나름대로 각기 자기목소리만 내고 있을 뿐

연대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없다는 게 문제이다.지금이라도 누가

주도하든지 구심체가 있어야 한다.미국의 FOPP조정회의는 훌륭한 모델이 될

것이다.

둘째,성판매자 즉 여성 처벌에서 벗어나 이들을 보호하고 자립 갱생할 수

있도록 행정적․심리적․ 교육적․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소액의 법률지원비와 치료비를 제외한 어떠한 경

제적 지원도 되지 않고 있다.그리고 이러한 지원도 시민사회단체가 운영하는

여성보호센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민간에 위탁하여 관리를 하더라도

행정적 관리나 경제적 지원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섯째,대만을 제외하곤 초범의 성구매자 즉 남성들에게 ‘존스쿨’이수 강제하여

더 이상 중독성이 강한 성매매에 나서는 것을 사전 차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도 ‘존스쿨’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초기단계이여서 프로

그램이 내실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게다가 평일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생들에게 직장 문제 등 심리적 압박을 줄 우려가 있는 만큼 미국 샌프란시

스코의 예처럼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용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도 필요하다.

그리고 ‘존스쿨’운영비 전체를 피교육자가 납부한 과태료나 벌금 형식의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반면 우리나라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다.

‘존스쿨’이 기소유예조건부 제도이 취지를 살리고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라도 피교육자에게 교육비를 납부하게 하여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교육비로

충당하다가 남은 금액은 성매매 여성들이 재활 자금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

넷째,캐나다의 ‘성구매 남성 창피주기 캠페인(JohnShamingCampaign)은

우리나라에서 인권문제에 휘말릴 수 있지만 중독․상습 성구매자에게는

고려해볼 만한 제도라고 보여진다.외국의 사례를 볼때 성매매를 줄이는 효과

적인 방법은 성구매자를 어뗳게 통제하고 관리․교육시키느냐에 달려 있었다.

성구매자의 성구매 의욕을 줄이는데 성구매 남성 창피주기 캠페인은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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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스웨덴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난에서 벗어나 성구매자에게 시선을

돌린 ‘성적서비스 구매금지에 관한 법(the Prohibition on the Purchase of

SexualServices)’은 성구매자의 성매수 의사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데 우리

나라의「성매매특별법」 적용에 있어서도 성구매자 의사를 줄이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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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章 「性賣買特別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제1절 刑事法的 問題點 및 改善方案

1.성매매여성을 보호의 대상으로 명문화

「성매매특별법」의 주요한 취지는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인권보호이다.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을 여성이 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적 지식이 미약한 여성들은

성매매행위자로 입건될 우려가 매우 높다.즉 강제와 자발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보호의 대상과 처벌의 대상을 구별하는 모순이 있다.만약 성매매

여성이 수사기관을 믿고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경우 스스로 자신의 성매매

사실과 업소내의 모든 장부위치 등 관련증거들을 제시 혹은 진술할 수밖에

없고 수사기관은 이런 성매매여성을 피의자로 입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관계로 인해 성매매여성들은 수사기관에 도움요청을 꺼릴 수밖에 없다.

「성매매특별법」의 주요한 취지가 성매매 구조에서 착취당하는 여성들에

대한 인권보호인 만큼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구조부터 자활까지 국가책임으로

규정하고 인권보호 및 불처벌의 관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즉 성매매여성

보호의 측면에서나 성매매 산업 축소에서나 「성매매처벌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성매매보호법」상 성매매여성의 경우 비범죄화하고 알선업자와

성구매자를 처벌하는 방법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102)

2.정책공조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법제화

성매매는 조직범죄라고 할 만큼 거대하고 복잡한 메커니즘이 작동되고 있다.

성매매 여성을 둘러싼 착취구조는 알선업소의 업주 뿐만아니라 성매매 알선광

고 매체․숙박업소․직업소개소․사채업자․조직폭력 등의 알선구조와 성구매

자들에 의한 체계적으로 가해진다.또한 법망을 피해가기 위한 각종 신․변종

102)한국여성정책연구원,전게서,1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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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가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업소에서의 여성들에 대한 관

리통제와 알선 강요 방식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FOPP조정회의 사례에서 보듯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기관이 협력하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경찰․세무서․보건소

등에서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성매매에 대해 예방․ 보호,단속․처벌의 정책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심체가 전혀없을 뿐만아니라 법으로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보호법」로 이분화되어

현장에서는 각기 다른 방향으로 작동되는게 사실이다.「성매매보호법」이

작동되지 않는 「성매매처벌법」 집행과 「성매매처벌법」이 집행되지 않는

「성매매보호법」 집행으로는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인권보호와 성매매 업소의

축소 및 폐쇄가 어렵다.

일단 법이 입안되고 정책이 수립되었다면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집행하는게 중요하다.그리고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작동되는지 점검하는것

또한 필요하다.그런데 「성매매특별법」에는 평가하거나 점검할 수 있는 위원회

등 중추적 기능설치가 없다.따라서 「성매매특별법」에 성매매와 관련한

경찰․검찰․세무․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및 여성보호 NGO 등 지역사회

단체를 연계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 신설하여 평가와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한다.

3.수사기관의 집행력 확보 및 몰수․추징 강제

「성매매처벌법」은 폭행․협박 및 인신매매와 결합된 성매매알선행위를

성매매강요로 규정하고 단순 성매매 알선행위에 비해 법정형을 강하게 두고

있다.(동법 제18조)또한,성매매 예방을 위해 성매매 광고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제20조)그리고 직업소개행위를 제19조에 신설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로 포함시키고 있다.103)그러나 「성매매처벌법」이 의도했던 것과 달리

10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다.

3.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자(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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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유형의 성매매 알선자나 인신매매와 결합된 성매매 알선행위를 단속,처

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4)「성매매처벌법」이 「윤락행위 등

방지법」보다도 처벌 규정이 세분화되고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락행위 등

방지법」 당시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이는 성매매 축소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의지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보여진다.105)관련 공무원의 확고한 업무수

행을 담보하기 위해 보호 및 수사활동을 태만할 경우 공무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행 「성매매특별법」에는 수사기관의 법집행력을 담보하고 평가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다.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업소의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여성

피해에 대한 유형별,양태별 사례분석 및 통계자료가 정기적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물론 성매매와 관련한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통합관리시스템 내에서 평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평가와 더불어 성매매 단속과 수사를 전담하는 여성청소년계 인력부족을

감안 인력지원도 선행되어야 한다.106)

성매매처벌법 시행으로 성매매 알선자의 성매매로 인한 불법수익에 대해 몰수

및 추징이 가능하게 되었다.(동법 제25조)즉 「윤락행위 등 방지법」시행 당시

없었던 몰수 및 추징이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처벌수단으로 시행되고 있다.그러

나 몰수 및 추징이 그리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107)몰수 및 추징의

경우 검찰의 구형이 있는 경우 제1심 법원은 구형대로 선고하고 있으므로 검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몰수 및 추징을 통한 성매매 알선자의 재범방지에 노력해야 할 것

이다.108)

104)성매매 알선자의 법조항별 위반현황을 보면,전체 성매매 알선자 중 성매매 권유 및 유인 등

단순 성매매 알선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제19조 위반은 91.7%이나 성매매강요에 관한 제18조

위반은 1.9%이며,새로이 신설된 성매매 목적의 인시매매 위반은 한건도 없다.성매매광고행위

위반 역시 2%에 불과하다.(대검찰청,『검찰연감』,2007.78면 참고정리)

105)한국여성정책연구원,전게서,182면

106)제주지방경찰청의 경우도 여성청소년계 근무 경찰관 3명을 정원외로 운영중으로 인사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인력확보를 통한 정원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107)성매매 알선자 533명중 56명에게만 몰수․추징이 부과되고 있다.(대검찰청,상게서,p.78.

참고정리)

108)한국여성정책연구원,전게서,70면.



- 75 -

4.인터넷상 성매매 싸이트 강제차단 강구

「성매매특별법」시행이후 성매매에 대한 불법성 인지의 확산과 경찰의 지속적

인 단속으로 일부 성매매는 줄어든 반면에 인터넷 등 다른 매체를 통한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음을 각종 통계자료로 알 수 있었다.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사이트 운영자 처벌 및 폐쇄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규정이 없어

문제이다.아울러 유료 성인 채팅 사이트에서 일부 이용자가 성매매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도 시정 보완이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없으므로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관련 싸이트를 강제적으로

폐쇄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특히 외국에 서버를 두고 활동

하는 싸이트는 경찰의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정보통신

부에 건의시 강제적으로 차단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울러 수사기관도 성매매 싸이트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 법죄성립

여부 등 국제공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5.행정처분 근거 마련 및 관련 법률 정비

신종 성매매업소로 등장한 맛사지클럽,스포츠맛사지 휴게텔,이미지클럽,전화

방 등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으로도 영업을 할 수 있어 비록 업주가 성매

매알선 등으로 적발되더라도 약간의 벌금만 내고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문제이다.각 업종에 맞는 시설기준,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정하고 신고,또는

등록,허가 등을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업소에서의 성매매알선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대물적 행정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성매매특별법」과 행정처분

관련 법률들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실정이다.

「성매매특별법」상에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이 필요하다.특히 맛사지클럽,휴게텔 등 신종 성매매업소

의 성매매 창구역할을 하고 있는 보도방에 대한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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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과 관련한 법률이 일제정비가 필요하다.특히 현행 「식품

위생법」은 식품접객업소의 성매매알선 행위에 대해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대체 처분도 가능하다.이에 행정처분 상향

조정이 필요하며 과징금 대체처분도 불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중위생업소의 성매매알선 및 장소제공 등에 의해 행정처분으로 영업소가 폐쇄

된 경우 동일 영업자가 대한 일정기간 영업소 개설 규제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현재는 영업장이 폐쇄되었다 해도 다른 장소에 가서 영업을 할 수 있어 실효성

이 없다.따라서 음성적 신․변종 성매매 업소의 적발 시 영업장 패쇄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즉 성매매 알선업자와 건물 등 장소제공자에 대한 처벌의 실

효성 확보방안을 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제2절 性賣買防止를 위한 敎育 및 支援制度의 限界 및 改善方案

1.성매매 예방교육의 강화

성매매 예방교육에 대해 살펴본다.「성매매보호법」에서는 초․중․고등학교

에서 의무적으로 성매매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4조)제주특별

자치도교육청이 학교별로 실시한 성매매예방교육 실적은 〈표26〉와 같다.

〈표26〉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실시 현황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총
시간수

학급
평균

총
시간수

학급
평균

총
시간수

학급
평균

총
시간수

학급
평균

2004년 16,637 9.6 6,537 9.8 6,019 9.6 29,193 9.7

2005년 16,817 9.8 6,818 10.1 5,286 8.4 28,921 9.4

2006년 16,558 9.7 6,821 9.8 5,542 8.7 28,921 9.4

2007년 16,092 9.8 7,703 11.1 6,045 9.3 29,840 10.1

자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한 자료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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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6〉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등학교의 경우 입시교육으로 인해 초등학교나

중학교보다도 교육 횟수가 감소하고 있다.그리고 교육을 실시하더라도 국영수

등 주요과목 보충시간으로 활용하는 실정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

이다.더욱 문제는 학생들을 상대로 성매매와 성교육을 가르칠 교사가 없다는게

문제이다.대부분의 학교가 보건교사를 통해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성매매

전문교육강사 양성하고 학교현장에 파견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단계적 조치가

필요하다.

학교교육과 더불어 관련 공무원 및 관련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성매매

방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담당자들의 성매매에 대한 정확한

문제의식이 공유되어야 하나 문제의식을 공유할 창구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앞에서 대법원 판례 변화에서 알 수 있었듯이 성매매여성의 선불금 채무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인 성매매여성의 입장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판례가 변화

되었다.그러나 이러한 법원이 변화된 판례 등에 대해 성매매여성을 상대로

교육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예산 및

인력지원이 되지 않아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다.

현재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들은 보건소에 보건증을 발급받아 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교육과 함께 성매매와 관련한 교육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교육센터 운영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및 각 사업체에서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예방교육을 의

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성매매와 관련하 교육은 전무한 상태이다.따라서 성

매매와 관련한 교육도 여타 교육과 함께 병행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2.존스쿨 운영 내실화 및 신고보상금제도 활성화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존스쿨 교육은 초범인 경우 재범방지를 위해 기소유예

처분을 조건으로 8시간 수강명령프로그램을 보호관찰소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

성매매자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1일 8시간의 교육만으로는 부족

하다고 여겨진다.또한 현행 50～70명 정도가 되는 교육이원도 교육의 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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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보여진다.교육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점도 조건부

기소유예가 가지고 있는 교화의 목적과 상충되다고 보인다.따라서 교육의 내용

뿐만아니라 교육시간의 확대,교육인원의 조정 등이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성매매처벌법」에서는 범죄단체 또는 인신매매조직과 관련한 성매매

범죄 신고에 한해서 보상금 지급을 인정하고 있어 신고보상금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동법 제28조)따라서 보상금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성매매 축소의

효과를 자져오도록 해야 한다.109)

3.재범방지를 위해 교육프로그램 운영

「성매매처벌법」에서 성매매사범에 대해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등

을 도입하여 성매매자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동법 제14조)「윤락행위 등 방지법」당시에 없었던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몰수 및 추징뿐만 아니라 성매매자에 대한 보호관찰,사회봉사명

령,수강명령 등이 실시되고 있다.그러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이 부과되는

경우가 전체 성매매 피고인의 4.6%에 불과하여 성매매 사범의 재범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성구매자나 성판매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비율이 일반사건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기소유예 후 재범방지를 위한 보충적 프로그램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문제이다.그나마 성구매자의 경우 기소유예조건으로 존스쿨 교육을

받고 있는 비율이 37.7%이나 성판매자의 경우는 3.4% 밖에 되지 않아 성판매자

에 대한 재활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110)

109)제주지방경찰청의 경우,「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성매매사건과 관련하여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다.

110)성판매자의 경우 단순기소유예 46.4%,존스쿨 교육 3.4% 비율로 분포하고 있으나 성구매자의

경우 단순기소유예 11.2%,존스쿨 교육 37.7% 비율로 분포하고 있어 성구매자는 그나마

존스쿨을 통해 재범방지 교육을 받고 있는 셈이다.(박서영 등 5인 공저,『성폭력․가정

폭력․성매매 과련 법제 정비방안』,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2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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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章 結 論

「성매매특별법」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보다도 일반인에게 성매매와 관련

하여 처벌법의 존재와 성매매가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는 기회가

되었고 전국적으로 전통형 집결지의 축소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성구매자에 대한 ‘존스쿨’교육제도의 시행이나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처벌면제와 탈성매매를 지원하는 자활지원정책의 도입 등은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그러나 아직도 정착에는 많은 개선점들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한편

으로는 스포츠마사지 등 신종,변종 성매매업소 유형의 확대나 인터넷 성매매,

해외성매매 증가 등 성매매경로의 다양화를 우려하는 지적도 있다.또한

실정법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집행수준이 과거 「윤락행위 등

방지법」시행 당시와 큰 차이가 없다는 비판도 있는게 사실이다.

본 연구는 「성매매특별법」시행이후 전국 및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시행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도출하고 성매매 방지와 관련

한 성공한 외국의 법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정리하면,무엇보도다 가장 중요한 일은 성매매의 금지는 성매매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침해이므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반사회 구성원들이 인식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그리고 계도가 필요하다.

둘째,「성매매특별법」시행이후 새로운 형태의 성매매가 생겨나고 있는 만큼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상 자유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업종들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법률개정이 필요하고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는 성매매

방지를 위해 관련 싸이트 폐쇄 등 적극적인 법률검토가 필요하다.

셋째,성매매 문제가 도덕적․경제적․사회복지적․공중위생적 등 모든 면으

로 보더라도 근절되어야 할 사회적 문제인 만큼 경찰․검찰․교육청․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구심조직을 구성하여 범정

부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FOPP조정회의를 벤치

마킹하여 성매매 방지를 위해 지역의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통합관리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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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인 가칭 ‘성매매방지대표자회의’등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게

시급하다.

넷째,과거 학교교육에 있어서 성매매나 성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였지만 현행

「성매매특별법」상 학생상대로 교육실시를 강제하고 있다.따라서 교육청과

일선학교에서는 교육시간 확보 및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전문교사 채용과

더불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그리고 청소년 성매매가 확산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병행,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섯째,법 집행자인 수사기관 담당자들의 성매매에 관한 인식과 전문성 배양이

필요하다.그리고 관련 계획이 꾸준히 실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매매

특별법」이 계속 살아 있는 법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법률상담,직업훈련,경제적 지원,심리 치료

및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상

시민사회단체에 위탁하여 방치수준인 지원시설을 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

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존스쿨’교육제도가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운영됨에 따라 재범률

축소 등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를 보고 있으나 교육비용과 프로그램 운영 등에

있어서 개선 등 세밀화가 필요하다.

「성매매특별법」은 시행된지 4년이 지났다.4년이란 시간은 법 집행수단의

마련과 철저한 법집행을 통해 법이 사회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기에 충분한

시간이다.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요즘 서울의 장안동 등 성매매

단속과 관련하여 논쟁이 많은데 이는 성매매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즉 그늘을

보지 못하는데서 오는 착시현상인 것 같다.이제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지

4년이 지난만큼 성매매와 관련한 찬반 논쟁을 멈추고 우리 마음과 행동속에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본연구가 연구자의 능력과 시간상의 제약으로 당초 의도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기엔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되나 앞으로 우리나라의 성매매 축소

노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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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귀 하 의 나 이 (만 나 이 기 준 )는 ?

① 20～ 29세 ② 30～ 39세 ③ 40～ 49세 ④ 50대 이상

문 2.귀 하 의 거 주 지 는 ?

① 제주 특 별자 치 도 ② 기 타(제 주이 외 지 역 )

문 3.귀 하 의 혼 인 여 부 는 ?

① 기혼 이 다. ② 미 혼이 다 .

문 4.귀 하 의 학 력 은 ?

① 중 퇴 졸 ② 고 퇴 졸 ③ 대 퇴 졸 ④ 대학 원 이 상 ⑤ 기 타

문 5.귀 하 의 직 업 은 ?

① 회사 원 ② 자 영업 ③서 비 스업 ④공 무 원 ⑤ 농업 ⑥기 타

문 6.귀하 께 서 지금 까 지 살아 오 면서 성 매 매를 한 경 험 횟 수는 ?

(① 으로 답 하 면,문10번으 로 이 동)

① 없다 .② 1회 ③ 3～5회 ④ 6～10회 ⑤ 10회 초과

문 7.귀하 께 서는 기 회 가 된다 면 성 매매 를 할 의 향이 있 는 가요 ?

① 전혀 없다.②없다.③있다 .④ 적극적으로 할 의사가 있다.

문 8.귀 하께 서 성 매 매 경 험이 있다 면 주 로 성 매 매를 한 업 소의

형 태 는 (두 가 지 선 택 가 능 )?

① 유흥 주 점 ② 단 란주 점 ③숙 박 업 ④ 이 용원 ⑤ 마 사지 업 소

(안 마 시술 소 포 함 )⑥기 타 (다방 ,인 터넷 채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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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8-1.귀 하 가 성 매 매 를 하 여 사 법 기 관 에 서 처 벌 받 은 경 험 이

있 다 면 그 당 시 성 매 매 를 한 업 소 의 형 태 는 ?

① 유흥 주 점 ② 단 란주 점 ③숙 박 업 ④ 이 용원 ⑤ 마 사지 업 소

(안 마 시술 소 포 함 )⑥기 타 (다방 ,인 터넷 채팅 등)

문 8-2.귀하께서 성매 매로 인해 사법기관에 의해 처 벌받았거나

조 사 를 받 은 경 험 이 있 었 다 면 또 다 시 기 회 가 된 다 면

성 매 매 를 할 의 향 이 있 는 가 요 ?

① 전혀 없다 .② 없 다.③ 그 저 그 렇다 .④ 있 다.

문 9.귀 하 께 서 성 매 매 를 하 게 된 동 기 는 ?

① 음주 ② 성 적욕 구 나 스 트 레스 해 소 ③ 업무 상 접대 ④ 주 위

권유 또는 동료 의 대 화 중 ⑤ 업소 여 성의 알선 ⑥기 타

문 10.귀 하 께 서 는 「 성 매 매 특 별 법 」 시 행 과 그 내 용 에 대 해

어 느 정 도 알 고 있 습 니 까 ?(① ② ③ 으 로 답 변 하 면 문

10-1 이 동 )

①매우 잘 알고 있다.②잘 알고 있다.③알고 있다.④모른다.

⑤ 전혀 모른 다 .

문 10-1현행 「성매매특별법」내용중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①제주지역에 한해 폐지해야 한다.②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③처벌보다는 성구매자에 대해 교육 등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④성매매 여성에 대해 재활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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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1.귀하께서는 과거 성매매 혹은 성교육을 받아 본적 경험이

있 는 가 요 ?

①있 다 .(문 11-1로 이 동 ) ②없 다 .

문 11-1.귀 하 께 서 는 성 매 매 혹 은 성 교 육 을 받 아 본 횟 수 는 ?

① 1회 ②2～ 4회 ③ 5회 이상

문 11-2.귀하깨서는 학교에서 성매매 혹은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보 십 니 까 ?

① 매우 필요 하 다.②필 요 하다 .③ 필요 없 다.

문 12.귀하께서는 사법기관의 성매매 단속과 관련 편파적이라고

생 각 하 십 니 까 ?

① 매우 편파적이다.②편파적이다.③그저 그렇다.④편파적

이지 않다 .

문 13. 귀 하 께 서 는 주 변 이 야 기 나 경 험 을 비 추 어 성 매 매 가

우리사회에서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보편 적 이다 .②보 편 적이 다 .③보 편 적이 지 않 다 .

문 13-1.귀하께서는 성매매 를 근절 하기 위 해 어떤 정책이 필요

하 다 고 생 각 하 십 니 까 ?

① 지속적인 단속 ②학교․직장에서 예방교육(남성의 인식

변화유도)③근절하기가 힘들 것이다.④기타 종합적대책

설 문 에 응 답 해 주 셔 서 대 단 히 감 사 합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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